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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초·중등교육의 문제 구도와 해결방향

1. 문제의 제기

□ 지식경제시대를 맞아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우리의 교육은 입시위주

의 교육 등 고질적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채 심각한 답보상태에 있음.

고등교육 취학률 등 교육의 양적 지표, GDP 대비 총 공교육투자 등은 세계

최고 수준이나,1) 교육환경은 OECD 평균 수준 이하이며, 교육에 대한 만족

도도 극히 저조.

부단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입시위주의 교육 , 과외 등 고질적 문제

의 해소 조짐이 없고 공교육의 空洞化 현상이 새로운 문제로 대두되는 가

운데, 현 상황에 대한 위기감 및 문제해결의 가능성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

* 본 연구 설문조사 결과: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현 교육상황을 심각한 위기로 인

식(학부모의 88 %, 전문가의 93 %); 절반 이상이 문제해결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비

관적 견해(학부모의 56%, 전문가의 53 %).

□ 우리의 교육은 새로운 도약기반 구축 , 침체의 고착화간의 중대한 이분화

(bifurcation)적 시점에 있음. 문제 해결은 기본적으로 장기적 과제이나 국면전환

의 새로운 모멘텀을 형성하는 것은 焦眉의 과제임.

지식경제시대 국가경쟁력의 관건인 교육·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국가간 정책

경쟁이 가속화되는 추세이며, 미국 등 선진국들간에 수월성(excellence), 다양

성(diversity), 책무성(accountability)에 초점을 맞춘 교육개혁 내지 혁신 실험

이 본격적으로 진행 중임.

우리의 현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문제해결 노력이 더 이상 지연될 경우, 현

재의 침체/ 위기국면이 고착 내지 심화되고 선진국과의 격차가 증대될 우려.

1) 1997 현재, GDP 대비 우리의 총 공교육투자는 이스라엘 다음으로 제일 높은 9.7%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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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Ⅰ-1> 주요 선진국들의 최근 교육개혁 동향과 특징

국 가 주요 내용

미국

·교육제도 전반에 걸친 총체적인 계획 (초중등학교가 초점); 범국가·범정권적
추진 체계; '94년 장기계획 'Goals 2000' 입법화, 연방-주-지방간 유기적 협력,
연방의 기획·평가·지원 기능 강조

·초중등교 기초학력 강화(국가학업성취기준 설정, 학력평가 강화), 책임학교경
영 요소, 학부모 참여/선택권 확대(협약학교 등), 교원 양성·전문화, 취약학
생/지역 집중지원, 유아교육 확대

·핵심 목표: 수월성 (기초학력), 책무성 , 형평성 , 국가경쟁력

영국

·시장원리, 수월성 개념에 입각한 총체적 개혁(초중등교육 중심); 중앙정부-교
육수요자 연대, 범국가적, 범정권적 추진 구도( 80년 교육법, 88년 교육개혁
법, 92년 학교교육법, 97년 교육백서)

·국가교육과정·국가학력고사 도입; 고교졸업·대입제도 개편; 학교선택권 및
학교책임경영제도, 중앙의 평가·지원 강화 (지방교육청 중개 → 단위학교
직접지원 전환); 정보기술교육 강화

·핵심 목표: 국가경쟁력 , 수월성(학업), 책무성, 시장경쟁 원리

프랑스

·대학, 초중등교육 전체를 포괄하는 포괄적인 개혁안 추진 중(최근 가속화);
범정권적 차원; 89년 교육방향법(장기비전), 96년 Fauroux 개혁안(초중등),
97 Bayrou 개혁안(대학)

·분권화·규제완화 (교육부 감축, 학교 자율권 확대); 초중등 수업일수 감축,
직업기술·진로교육 강화(일반·실업교육 융합), 시민교육 강화; 교원양성·
인증제도 개혁, 대학교육 확대 (입시제도, 장학금)

·핵심 목표: 교육체제 유연화 , 다양성 , 실용성, 형평성, 시민교육

독일

·체제정비 및 국가경쟁력 기반 강화 차원에서 범국가적 교육개혁 논의 가속

화 (대학개혁 → 초중등교육 전반 확산); 사회적 합의 중시

·대학 개혁 (정원 확대, 재정자율성 강화, 차등지원, 학생선발권 인정, 교수임
용제도, 학년도통일·단축); 초중등교육제도(실업계학교 통합, 인문·실업교
육 융합); 학교자율권 확대 ; 가치교육; 외국어교육

·핵심 목표: 형평성 , 다양성 , 외국제도와의 정합성 , 가치교육

일본

·경직적·획일적 학교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적 문제해결 노력, 성과 미진(90
년대 중앙교육심의회 제안 → 97 문부성 개혁프로그램)

·학교와 사회의 연대강화(경제단체 등 지역 참여 확대); 지방 교육행정체제
개선; 탈학교/입시학습(주5일 학교제 정착); 학교제도 다양화·탄력화(중고통
합제, 종합학과 고교, 단위고교제), 교원문제(적체 해소, 양성제도 개편)

·핵심 목표: 교육체제 유연성, 학력→학습력, 다양성, 평생학습

자료: 한국교육개발원(1998), 백종억(2000) 등에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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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박한 외부 상황에도 불구하고, 21세기 선진 교육강국으로 변환할 수 있는 잠

재력은 아직 충분하며, 양적 확대에서 질적 심화로의 새로운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초기여건(initial conditions)도 과거 어느 때 보다 양호.

고등교육까지의 교육이 보편화 단계에 있어 교육기회의 형평적 확대

(equitable expansion)라는 목표 성취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음. 초중등학생의

학업성취도 또한 이미 세계적인 수준이어서, 교육의 수월성, 다양성 등에 촛

점을 맞춘 본격적인 질적 개혁 (quality reform)'을 시도할 수 있는 입장.2)

외환위기를 계기로, 선진 외국업체의 국내진출이 늘어나고 중소·벤처기업

창업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능력위주의 고용·인사관행이 사회전반에 파급되

는 등, 입시위주교육, 소모적 학벌·학벌경쟁 등 고질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경제환경이 조성되는 추세.

그간의 지속적인 교육개혁 노력을 통해 교육의 분권화·탈규제화라는 개혁의

기본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를 위한 일부 핵심요소(학교운영위원회

도입, 교과과정의 자율화)가 도입·제도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교육개혁 성공

을 위해 필수적인 관련 기초연구 및 개혁추진 경험도 상당량 축적.3)

□ 그러나, 교육발전은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과제이며, 우리의 교육문제 모두를 단

기간에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묘방이나 비책은 없음.

현재 우리의 교육문제는 학력학벌위주의 관행 등 교육 외적 환경요인은 물

론, 과거 교육의 양적 확대기에 고착화된 국가 교육행재정체제 및 정책체계

상의 각종 구조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시스템 실패

(systemic failure)적인 성격이 강함.

비현실적인 문제해결에의 기대감을 지양하고, 정책적 선택 범주하에 있는 교

육체제 관련 문제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을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해소

해 나간다는 시스템적 시각, 동태적인 시각에서의 접근이 필수적.

2) 80년대 이후 고등교육의 급격한 양적 팽창에 따른 질 저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담이

큼. 그러나, 고등교육의 확장(대중화)이 최근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선진국들간에서도 향후

핵심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의 고등교육 팽창은 전세계적인 추세를

앞서는 일종의 선행적 투자과정의 성격이 있으며, 향후 문제관리 성과에 따라서 결과적으

로 우리의 커다란 자산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큼.
3) 지역연계형 교육분권화 정착의 성공에 선결요건이라 할 수 있는 일반 地方自治制 역시 그

간의 시행착오를 통해 도입기에서 정착기로 이행하는 추세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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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이러한 시각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의 문제해결을 위한 교육행·재

정제도와 주요 교육정책상의 개선 방향과 정책과제를 밝히고, 과제간의 연관관

계와 추진여건을 감안한 종합적인 추진일정과 전략을 제시.4)

2 . 문제구조의 이해와 해결의 기본방향 및 과제

□ 정규학교, 사교육시장을 포괄한 초중등교육부문 전체의 문제는 효과성

(effectiveness) 효율성(efficiency) 형평성(equity) 등, 세 가지 관점에서 파악

할 수 있음.

효과성: 입시위주의 교육하에 수험능력/ 표준학력의 과잉생산 ↔ 창의성 및

다양성 과소생산이라는 인적자원 구성상의 왜곡 문제가 심각하여,5) 탈입시

교육, 창의성 교육이라는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효율성: 창의성, 표준학력간의 구성 문제를 떠나 이들 인적자원이 정규교육

부문 내에서 효율적으로 생산되지 못하고 있으며, 표준학력 함양에 관한 정

규학교의 입지가 사교육기관에 의해 잠식(공교육의 공동화 현상)

형평성: 정규교육의 형평성은 문제가 없으나, 괴외비 부담 능력에 따라 대학

진학 및 이후의 노동시장 성과가 상당히 결정되는 비형평적 결과를 초래.

* 비효과성 (입시위주 교육) 문제가 우리 교육의 만성적인 문제인 측면이 강한 반

면, 비효율성 문제와 형평성 문제가 첨예하게 대두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

며, 이것이 우리나라 초중등교육 현실의 危重性을 더하는 요소.

□ 우리나라 초·중등교육부문 교육투자 및 교육성과에 관한 주요한 문제의 원인과

현상, 그리고 이들간의 상호 관계는 개략 다음과 같이 도해할 수 있음.

4) 대학부문이나 평생교육·직업교육훈련에 관한 문제는 본 자료에서 다루지 않으며, 입시제도

문제도 학교제도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논의.
5) 본 자료에서는 인적자본을 크게 i) 표준적인 시험을 통해 쉽게 측정될 수 능력(표준학력), ii)

창의성, 능동적 학습동기, 다양성 등 표준화된 측정이 곤란한 능력의 두 가지 항목으로 나

누어 보고 있음. 효과성은 인적자본 양 항목간의 구성에 있어서의 방향성, 즉 탈입시교육,

창의성 교육이라는 우리의 교육발전 목표의 성취도를 문제시 하며, 이런 의미에서 기술적인

최대 생산가능 조합(mix)의 실현 여부만을 문제삼는 효율성(technical efficiency)과 구별됨

(효율성은 효과성을 포함하는 광의적 개념으로 정의할 수 도 있으나, 본 연구의 목적 상

효과성을 별도로 분리하여 고려하는 것이 더 적합함. 인적자원의 구성 및 효율성과 관련하

여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는 이주호·우천식(19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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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Ⅰ-1] 교육투자관점에서 본 초중등교육의 문제 구조

여기서 공교육 부실은 효율성과 효과성 두 가지 기준에서의 교육성과

(질) 저하를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

□ 공교육 부실의 원인은 교육투자재원의 부족(저투자), 투자재원의 비효율적 활용

(저효율) 등 두 가지로 파악할 수 있으며, 저투자와 저효율의 원인은 다시 교육

행정체제·정책상의 문제, 교육재정구조상의 문제, 기타 환경적 문제요인 등으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음.

급속한 교육팽창에 따른 투자재원 압박이 상존한 가운데, 교육행·재정구조

- 5 -



상의 문제 요인으로 인해 정부, 민간 모두의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서, 공교육투자부족 → 교육환경 부실 → 공교육의 질 저하라는 투자재원

조달상의 문제 고리가 형성.6)

또한 투자재원이 제약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규학교에 대한 기존의 투입재원

조차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여 그 결과 공교육의 성과가 떨어지는, 저투

자효율 → 공교육의 질 저하라는 투자재원 활용상의 문제 고리가 형성.

□ 공교육 투자재원 조달과 활용에 관한 일차적인 문제 고리에 더하여, 공교육 부

실의 결과이자 원인이라 할 수 있는 사교육 팽창으로 인해, 공·사교육 모두를

포함한 전체 교육투자와 교육성과간의 악순환 고리가 형성.

공교육에 대한 투자 주체(중앙정부, 지자체, 학부모)의 신뢰가 낮아 자발적

투자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저성과 → 저신뢰 → 저투자 →저성과의 악

순환고리(함정)가 형성되어 있는 가운데, 민간의 투자재원은 계속 공교육에

대한 중복투자 성격이 강한 과외시장에 유실되는, 전체적인 재원 확충 및

활용 구조상의 악순환 고리가 고착화.

<표 I-2>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교육비 지출의 구성과 추이: 1977-1998

(단위: %, 백만원)
공부담

학교교육비

사부담

학교교육비
과외비 총교육비

GDP 대비 비중
(총 교육비
비중)

GDP 대비 비중
(총 교육비 비중)

GDP 대비 비중
(총 교육비
비중)

GDP대비 비중
(총 교육비 비중)

총액

(기준년환산)

1977
2.3

(50.5)
1.6

(34.4)
0.7

(15.1)
4.6

(100)
816,610.408

(4,164,334.936)

1982
2.7

(56.5)
1.7

(34.7)
0.4

(8.8)
4.8

(100)
2,613,704.428
(5,864,654.69)

1990
2.5

(52.9)
1.0

(20.9)
1.2

(26.2)
4.7

(100)
8,327,462.802

(13,256,420.254)

1998
3.4

(47.3)
0.8

(11.8)
2.9

(40.9)
7.1

(100)
31,668,365.064

(31,668,365.064)

자료: 윤정일(1977), 김영철(1982), 공은배(1985, 1990, 1994), 김흥주(1998) 등에서 재구성

6) 투자재원 부족으로 인한 공교육의 질 저하는 표준적인 학업능력 측면보다는 교원-학생비율,

학교시설 등 물리적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창의성, 다양성 측면에 있어서 특히

문제성이 심각하며, 질적 심화기에 있는 우리 교육의 현 발전단계에서의 의미가 과거보다

그만큼 더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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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투자 저효율을 초래하는 교육부문 내적 구조적 원인은 크게, i) 중앙집중적

교육체제와 규제, ii) 교육공급자들에 대한 경쟁제한적 교육정책·제도, iii) 교육

자치와 일반자치 연계 미약 등, 세 가지로 파악할 수 있음.7)

그간의 교육자율화·분권화 성과에도 불구하고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적인 통

제·관리 관행이 지배적이어서 단위학교 및 지역교육청 차원에서의 능동적

인 교육혁신 노력, 합리적 재정운영 노력을 저해.

경쟁제한적이고 획일적 교육체제하에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교육수요자의 선택

권, 그리고 납입금을 통한 투자재원 확충 창구가 심각히 제약되어, 다양한 양질

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의 유인과 재정적 능력이 미약.8)

불완전한 구조의 광역단위의 교육자치제도하에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완전

분리된 가운데, 분리행정에 따른 행·재정적 비효율성 요인이 잠복해 있으

며, 무엇보다 지역내 교육에 대한 일반자치단체의 관심과 투자유인이 미미하

여 지역교육재원 확충을 구조적으로 저해.

□ 저투자 저효율을 초래하는 교육재정구조상의 문제는 i) 중앙집중적 교육재정

조달 체제, iii) 형평화 원칙 위주의 지방교육재정 배분제도 등으로 파악.

국세중심, 중앙정부 중심의 재원조달 구조하에, 다수 지방정부의 재정 기반

이 빈약하여 지역내 교육투자 증액에 한계가 있으며, 재원조달과 집행기능의

이원화로 인해 재정운영의 책임성이 낮아 비효율 요인이 잠복.

교육양여금, 교육교부금, 국고보조금 제도들간에 중복사업의 요소가 많고 배

분 기준의 객관성이 떨어져 재원낭비 요소가 있으며, 과도한 형평화 위주의

교부금 배분산식으로 인해 지방의 자발적 교육투자를 유도하지 못함.

□ 교육투자와 성과간의 重層的인 악순환 고리가 더 고착화되는 것을 막고 새로운

국면전환의 모멘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선택 범주안에 있는 저투자와

저효율의 구조적 요인 모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혁 작업이 요구.

7) [그림 I-1]은 교원의 질, 교원인사, 교과과정 등 통상 교육의 핵심 요소들로 지적되는 요인들

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음. 이는 단순화를 위한 것이기도 하며, 한편 이들 요소가

그림에 명기된 교육체제 문제의 하나 이든지, 아니면 기타 환경적 요인들과 결합된 문제의

결과적 성격이 강하다고 하는 연구자의 개인적인 시각을 반영함.
8) 납입금 규제는 형평성을 위한 교육정책 목표와는 별도로, 물가안정이라는 비교육적 정책목표

차원에서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어 온 측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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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적 문화전통, 균등주의적(egalitarian) 의식·관행 등, 교육발전을 저해하

는 교육외적, 환경적 제약요인이 심각하기는 하나, 이들 초장기 성격의 문제

요인에서 문제해결의 단초를 찾고자 하는 것은 무의미함.

공교육 부실의 일차적 원인이 저투자 , 저효율 중 어느 것에 있는지, 그리

고 이들 문제가 교육재정구조상의 문제와 교육부문 내적 구조적 요인에 각

각 얼마만큼 기인하는 지 등에 관한 쟁론은 현 시점에서 큰 의미가 없음.

* 저투자와 저효율은 동일한 구조적 요인(교육재정구조상의 문제, 지방자치와 교

육자치의 유리 등)에 의해 야기되는 성격이 강하며, 이런 의미에서 두 가지 문제

를 대립적 개념으로 파악하는 접근도 지양될 필요가 있음.9)

□ 최근의 본격적인 교육재정구조상의 개혁 조치를 통해 저투자-저성과의 악순환

고리를 탈피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음.

지방교육교부금 인상, 지자체의 법정전입율 인상 등, 현행 제도하에서 가능

한 추가 재원 확충 노력은 물론, 지방세분교육세의 지방교육세 전환 등 중앙

집중적 교육재정구조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중대한 개혁 성과가 있었음.

그러나, 국가재정은 질적 구조개혁(quality reform)을 촉발·지원하는 수단적

역할(pump priming)을 할 뿐, 그 자체로서 공교육부실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

음. 교육부문 내적 문제를 교정하기 위한 제도개혁을 병행하는 것이 필수적임.

* 예를 들어, 지자체의 투자 유인을 저해하는 교육재정구조상의 문제를 해소한다

하더라도, 현재처럼 지자체가 지방교육에 대해 실제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한 상

태에서는 실제 지자체의 투자 제고를 기대하기 곤란함.

* 교육 투자 재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은 막대한 사교육비를 정규

교육 부문으로 흡수하는 것이나, 이 역시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정착하고자 하는

교육계 내부의 혁신노력, 그리고 이를 통한 공교육에 대한 신뢰 회복이 전제되지

않고는 불가능함.

□ 구조개혁의 의의, 목표와 한계에 대해서도 명쾌한 인식이 필요함. 교육재정 확충

및 효율화는 수단적 목표일 뿐, 궁극적 목표는 수월성, 다양성, 창의성을 지향하

는 지역 및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혁신(innovation)을 촉발하고, 이를 통해 형성

9) 투자부족은 공교육부실의 원인인 동시에 공교육부실의 결과(공교육부실→불신 → 투자저

항 )인 측면이 있으며, 사교육팽창도 공교육부실의 원인이자 결과인 측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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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효과성, 효율성이라는 교육성과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있음.

[그림 Ⅰ-2] 구조개혁의 효과와 목표

그러나, 입시위주 교육 해소(효과성), 사교육의 공교육 흡수(형평성) 등 교육

성과 목표들은 중·단기간에 달성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철저히 인식할 필요.

노동시장의 왜곡 요인이 점차 해소되고 지역 및 단위학교의 자율과 책임d

입각한 교육혁신 노력이 파급될 경우에 비로서 이 두 가지 목표에 근접해

나갈 수 있음.

또한 중앙정부는 개혁을 통해 교육혁신에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적 환경을

제공할 수 있으나, 혁신을 주도하거나 제공하지는 못함. 새로운 시스템이 정

착되고 교육혁신이 대세화 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중장기적 시각에서 개혁과 혁신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

□ 이하 본 자료가 다루고자 하는 핵심 문제영역, 정책과제 등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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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책과제

I. 교육재정구조 개선

·교육세제도 개편

·교육재정교부금·양여금 및 국고보조금제도 개선

·현행 제도하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기여도 제고

II. 지방교육자치의 재구조화
·광역단위에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 강화

·기초단위로의 교육자치 확대 문제

III. 학교의 자율성·책무성 제

고를 위한 학교제도·정책

의 개선

·교과과정 운영의 자율권 확대, 교과서제도의 자율화

·학교책임경영제도, 학교회계제도의 도입

·자립형 사학제도 등을 통한 학교선택권 확대

·학교운영/성과에 대한 정보공개(inform ation disclosure)

·학교선택권 확대에 따른 학교재정지원 개선방안

·기타 학교자율권 제고를 위한 규제완화

IV. 교육행정권한의 재배분 ·각급 교육(행정)기관간의 수직적 권한 배분

□ 이하에서는 학부모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의견조사 결과 (부록 1

참조)를 토대로 하여 주요 개혁 현안들에 관한 핵심 이해관계자들의 문제 인식

수준 및 기존 내지 잠재적 이해갈등 구조를 파악하고,

이와 함께, 관련 과제들간의 정책적 위계(hierarchy), 상호관계 및 정합성, 정

책시행의 여건과 예상 시행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과제별 정책

방향과 방안을 도출하고 과제 전체의 추진일정 및 전략을 제시.

* 다양한 개혁 과제들간의 상호 연계관계와 현실적 제약요건 모두를 최대한 감안하

여, 개혁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

수단들의 동태적 조합을 밝히고자 하는 접근이 필수적.

* 과거 우리의 교육개혁은 보다는 소수 전문가 집단이 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상명하달식(top-down)으로 시행하는 청사진 방식(blueprint approach)'의 성격이

강하였으며, 교원, 학부모 등 개혁의 지지기반 확충이라는 전략적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이상론적으로 개혁의 수순(sequencing)과 우선순위(priorities)를

설정함으로써, 결국 정치적 주기(political cycle)를 넘어선 개혁의 모멘텀을 지속

적으로 창출해 나가는데 실패한 측면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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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교육재정의 조달과 배분 구조의 개선

1. 교육재정 현황

□ 교육교부금 인상, 교육세 개편 등 추가적 교육재원 확충을 위한 최근 정부의 노력

으로 인해 상당 폭의 교육재정 증대10)

<표 Ⅱ-1> 최근의 교육재정관련 법 개정안

구분 개정 내용

교육

교부

금

국가부담

·경상교부금 내국세 11.8% → 13%

·봉급교부금 봉급, 기말·정근수당에 교원지급 6개 수당1 ) 추가

지자체 부담

·시·도세 중 법정전입율 2000년말까지 2.6% → 3.6%

·봉급전입금 대상지역 서울(100%), 부산(50%)에 5개광역시·경기도 추가(10%)

·기초단체의 교육투자 규제 광역지자체의 사전승인 의무 폐지

교육

세

·국세분교육세 기한 연장 2005년까지(등유특소세, 교통세 등 4개 세목)

·에너지세 신설 수송용 LPG, 중유증세분 일부 (2005년 한시)

·지방교육세 확대 설치 지방세분교육세 지방교육세 전환, 탄력세 50% 적용

·담배소비세, 경주마권세
인상

담배소비세 40 → 50%, 경주마권세 50 → 60%

주 : 1) 교직·교과지도·담임·교원보전·주임교사·교원특별 수당.

* 지방교육교부금법개정( 99.12 통과, 2001년부터 시행), 교육세법 개정(2000. 12.)

□ 그러나, 교육환경 개선,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재원 압박이 심하여 재원활용의 효

율성을 높이는 것과 함께, 정부차원에서의 다각적인 교육재원 확충 노력이 요구.

사부담공교육비를 포함한 우리의 총 공교육투자 비중은 세계 최상위 수준이

나, 국가·지자체의 공공교육투자는 OECD평균보다 낮은 수준임.11)

10) 2000년 교육재정은 전년 대비 약 2.4조원 증액 (20.3조→22.7조)되었으며, 2001년에도 다시

전년대비 2.9조원 증가한 25.6조원 수준으로 상당 폭의 교육재정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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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단계에서 우리의 교육재정 확충 및 효율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은 지나

치게 중앙집중적인 교육재정구조에 있음.

2000년 현재, 공부담 공교육투자의 약 90% 정도를 중앙정부가 충당하고 있

으며, 지방교육재정의 84% 이상을 중앙정부로부터의 양여금, 교부금형태에

의존함.12)

<표 Ⅱ-2> 공부담 공교육비 구성 추이: 1995-2001

(단위: 조원, %)

95 96 97 98 99 2000 2001

중 앙 정 부

(중앙정부 비중)
지 자 체

12.7
(95%)

0.7

15.9
(89%)

2.0

18.5
(92%)

1.6

17.8
(92%)

1.6

18.3
(90%)

2.1

20.1
(90%)

2.2

20.4
(80%)

5.2

공부담 공교육비

(GDP 대비)
13.4

(3.6%)
17.9

(4.3%)
20.1

(4.4 %)
19.4

(4.3%)
20.4

(4.2%)
22.7

(4.4 %)
25.6

(4.5%)

주: 1) 공부담 공교육비 : 국가 + 지방 교육예산 - 납입금
2) 1999년 경상성장율은 8%, 2000년은 9%, 2001년은 8% 전제

99년 현재 지자체의 총 교육투자는 1.1조로서 전체예산 50.1조의 2.3%(최저

0.2%, 최고 6.3%)에 불과. 대개의 지방자치단체는 법정부담금 등 최소한의

지원.

* 전반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단위 단체들의 교육투자비중이 낮으나, 재정자립도

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교육투자 비중이 이례적으로 낮은 지역(예: 경기도)도 있음.

□ 교육재정 확충과 효율화를 위한 교육재정 개혁방안으로 ‘현행 제도하의 지자체의

교육재정기여도 제고 방안’(제2절), ‘교육세 확충 및 개선 방안’(제3절), ‘교육

재정조정제도의 개선 방안’(제4절), ‘지방교육자치 재구조화에 따른 교육재정구

조 개편 방안’(제5절)을 살펴봄.

11) 국가·지자체의 교육투자 비중(97년 현재): 이스라엘 7.5%, 미국 5.2%, 캐나다 5.4%, 프랑스

5.8%, 독일 4.5%, OECD 평균 4.8%, 한국은 2001년 현재 4.5%.
12) 지방세분교육세의 지방교육세 전환으로 이 비중은 약 75%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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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현행 제도하에서의 지자체의 교육재정 기여도 제고

□ 현행 교육행·재정제도의 기본골격 하에서도 가능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증

액을 적극 유도. 그러나 지자체와 교육자치의 연계강화 일정을 고려하여, 이를 위

한 사전여건 조성 내지 보완조치라는 관점에서 추진.

□ 법정전입금 추가확대

시·도세 법정전입율: 96년 시·도세 전입금(2.6%) 도입 당시 재원조달을 위

해 소득할주민세를 7.5%에서 10%로 상향조정하였음. 이로 인한 실제 추가수

입이 전입금을 계속 상회하였음을 감안할 때, 전입금을 추가로 상향 조정하

는 방안 고려 가능.

의무교육기관을 제외한 공립의 각급학교에 대한 봉급전입금 확대: 2001년부

터 새로이 전입의무가 부과되는 5개 광역시·경기도의 전입비율(현재 10%)

을 상향조정하는 방안, 그리고 전입의무를 나머지 8개 道까지 확대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담배소비세: 45% 전입을 7대도시 외의 道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13)

□ 비법정전입금 확대

비법정 교육투자에 대한 유인제공: 국고보조금을 비법정 교육투자실적에 연

계하여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

□ 기초단체에 대한 투자제한적 규제 개선 및 투자 유인 제공

기초자치단체의 교육 보조사업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규정 폐지, 급식시설

설비사업의 경우, 경비보조 대상학급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현재는 초중학교

에 제한),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금 재원을 마련하는 경우 조항과 같은 광

역지자체장의 보조사업 승인 제한 규정 완화 등 투자제한적 규제조항 폐지

내지는 완화

13) 특별시·광역시와는 달리 도의 경우에는 담배소비세가 기초자치단체(시·군) 세목이므로

시·도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전입의 법적 문제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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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의 학교 재산권 보유

교육청이 아닌 지자체가 학교에 대한 재산권을 보유하도록 하여 지자체의

학교용지 부담 촉진하는 방안 검토. (지자체의 재산권 남용 방지를 위해, 재

산권 행사시 교육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하거나, 재산관련 수입의 교육

비 전용을 의무화).

3 . 교육세 확충 및 개선

1) 문제점과 개선 방향

□ 교육세는 1982년에 도입 이래, 지방교육재정의 재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

으며, 점차 그 비중이 크게 증가.

<표 Ⅱ-3> 지방교육재정 세입 총규모 중 교육세의 비중

(단위: 억원, %)

연도 교육세(A) 지방교육재정(B) 교육세 충당율(A/ B)

1985 3,211 26,449 12.1

1990 5,213 50,235 10.4

1995 29,314 122,817 23.9

2000 59,237 190,000 31.2

자료: 교육부, 교육통계편람 , 1997, 「예산개요」, 2000

□ 최근의 지방세분교육세의 지방교육세 전환으로 교육세의 지방 책임성은 크게

강화되었으나, 아직도 다음의 문제점을 안고 있음.

첫째, 절반정도를 차지하는 교육세가 국세분으로 남아, 교육공급자간의 경쟁

을 유발하기 곤란하고, 잠재적인 투자재원의 유실 가능성이 있다는 등14) 재

원조달과 효율성의 관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음.

14) 소득효과의 관점에서 집권화에 의한 의사결정으로 중위투표자의 소득수준에 의해 교육투자규

모가 결정되어 평균소득에 의하여 결정되는 분권화된 경우보다 투자규모가 작아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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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현행 지방교육세는 세수의 60%가량이 간접세에 의존하고 있어, 목적세

로서의 성격이 약하고 소득재분배 효과가 약함. 이는 현행 지방교육세가 조

세의 효과성, 공평성 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의미.

* 또한 지방교육세 과세표준 중 종합토지세, 담배소비세, 경주마권세액은 엄격한 의

미의 지방세(truly local tax)가 아니며, 등록세도 재산거래과세의 세부담 적정화의

차원에서 과세표준으로 바람직하지 아니함.

□ 교육세 제도의 중장기 개편 방향

장기적으로는 지방교육세는 편익과세 및 소득재분배의 원칙을 실현할 수 있

는 재산과세와 소득과세 중심으로 개편하고 교육재원조달에 있어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을 제고.

국세분 교육세는 본세에 통합하여 지방교육교부금의 재원화.

복잡한 조세체계를 단순화시켜 조세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

2) 재산과세 및 지방소득세 형태의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세분 모두를 지방세 본세에 통합하고, 주민세 소득할부분(지방소득세로

전환)을 증액하여 이를 지방교육세원화.

지방세분 교육세의 규모는 1999년 실적으로 27,225억원, 2000년 예산으로

29,695억원 수준으로 이는 주민세 소득할 규모와 유사(1998년 실적 29,230억

원)하여, 주민세 소득할을 100% 증액하여 현재 지방교육세 대체 가능.15)

* 주민세균등할은 실제 세수가 주민세 총액의 3%(938억원)에 불과하여, 지방교육세

를 대체할 교육소득과세의 대상으로 부적합.

15) 보다 구체적으로, 부가세의 형태가 아닌 공동세 형식의 지방소득세로 전환하여 이를 지방교

육세의 재원으로 삼는 방안이 바람직. 즉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인 주민세 소득할을 공동

세로 규정하고 이를 공유(share)하는 방안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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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Ⅱ-4> 주민세 개편에 따른 지방교육재원 확충효과

(단위: %, 억원)

주민세 소득할 세율 일반재원(A) 교육재원(B) A+B

현 행

1 안

2 안

3 안

10

11

15

20

29,230

-

2,923

14,615

29,230

29,230

32,153

43,845

58,460

주: 기준년도: 1998년 징수액

주민세 소득할 증액을 보완하여,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의 과표현실화율(현재

30% 수준)을 상당 수준 제고하여 추가적인 지방교육세원화.

2000년의 경우 건물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합계액은 약 1조 9,000억

원임. 앞으로 2∼3년 동안 과표현실화율을 제고하여 이들의 부담을 현재보다

2배로 증대시킬 경우, 1조 5,000억원 이상의 추가재원조달이 가능.

보다 장기적으로 현재의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그리고 취득세와 등록세의 체

제를 개편하여 소위 Tiebout의 선택(voting with the feet) 메커니즘이 기능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지방재산세로 개편하고 이를 교육세 재원으로 활용.

4 . 지방교육재정조정제도의 개선

1) 문제점과 개선 방향

□ 문제점

지방교부금,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의 이전재원 배분 방식을 볼 때, 지역 균

등화, 국가적 최저수준 보장, 외부효과의 내재화 등 각각의 정책 목표와 수

단이 실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효과성이 낮고 중복투자와 중복행

정에 따른 비효율 요소가 많음.

또한 현행 지방교육교부금제도 하에서는 일반지자체 교육투자 증가분의 대

부분이 교육교부금의 감축으로 상쇄되도록 되어 있어(과도한 형평성 위주의

특성) 전반적으로 지방의 자율적인 투자확대를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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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정교부금 배분에 있어서 자의적 배분의 소지가 있으며, 시설비 등 사

업재정수요 산정방식의 객관성과 과학성이 낮아 재원낭비 요소가 있음.

□ 개선 방향

교육양여금: 전액이 교부금배분산식의 기준재정수입으로 산입됨에 따라 교육

재정확충 기능외에는 별도 제도로서의 존재가치가 없으므로, 지방교육교부금

에 통합하든지 교육자치 재구조화 결과에 따라서 지방교부세로 통합.

교육교부금과 국고보조금: 교육교부금은 장기적으로 지방교부금과 통합되는

경우 형평화교부금으로 국가의 최소 수준 유지 목적을 담당. 국고보조금은

현재의 미미한 수준에서 보다 확대하여 국가사업의 보장 또는 누출효과가

있는 사업부분을 담당.

교육교부금을 형평화 보조금으로 할 경우, 자원배분 왜곡에 따른 비효율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 형평화교부금의 중립성(neutrality)이 확보될 수 있도록

배분 공식을 정비.

만약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통합된다면 지방교육재정조정은 일반적인 지방재

정조정의 틀안에서 이루어지는 형식을 띠게 될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도 교육은 기준재정수요 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한 요소로 포함될 것임. 실

질적으로 일본과 영국 등 많은 나라에서 교육재정교부금이 지방교부금의 기준

재정수요의 중요한 요소로 포함되어 형평성을 감안한 교부금이 배분되고 있음.

2) 교부금제도 개선 방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개혁함에 있어서 기본 원칙은 (1) 지역의 책임성 제고를 통

한 성과제고 인센티브 강화, (2) 재정배분에 있어 자의성의 배제와 단순성·적합

성 제고, (3) 교육관련 중앙정부 지출들간의 중복성 해소, (4) 최저수준 보장을 통

한 지역간 형평성 제고 등인 것으로 판단.

□ 지역의 책임성 제고를 통한 성과제고 인센티브 강화

지방의 책임성을 제고, 교부금이 성과제고에 역인센티브로 작용하는 것을 방

지하여야 함. 구체적으로 지방재원의 교육투자가 증대한 경우, 이것이 교부

금 감소로 완전히 상쇄되어서는 안되며, 지방의 교육투자 비용이 (중앙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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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채 원리금 상환을 보전함을 통해) 중앙으로 전가되어서도 안됨.

지방의 재원확충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현행 지방교부세 배분방식과 동일한

기준재정수입산정방식(지방교육세수입의 70∼80%만을 수입으로 계상)을 활

용하는 방안(제1안)과 전국평균을 근거로 계산된 단일 기준세율을 활용하여

탄력세율활용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제2안)을 신중히 검토.

탄력세율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징수액이 아닌 과표에 전국평균을 근거로 계

산된 단일 기준세율(실제 시도세율을 이용 전국 평균세율을 계산하고 이를

근거로 기준세율을 계산하여 모든 시도에 적용)을 곱하여 기준재정수입을 산

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 이러한 산식은 탄력세율 사용뿐만 아니라 지

방의 징수노력도 장려하는데 이는 징수액이 아닌 (과표×전국평균근거 단일

기준세율)을 사용하여 징수율 차이에 의한 역인센티브를 방지하기 때문임.

지방채의 원리금을 전액 사업수요라 인정하여 시도의 기준재정수요에 포함

시켜 보전해주는 것은 지방교육청이 지방채 발행을 통해 교육투자 비용을

중앙으로 전가시키는 길을 열어주어 지방교육청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

□ 재정배분에 있어 자의성의 배제와 단순성·적합성 제고

교육교부금의 자의적인 배분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재정수요 측정에 있어서

표준교육비에 접근하려는 노력을 더욱 경주하여야 하고, 학교 및 학급규모

에 표준화된 교육조건을 제공할 수 있는 재정수요를 파악하는 단순하면서도

적합성이 높은 산정식 도출.

표준단가를 적용하는 경상재정수요와 달리 사업재정수요16)는 실제 소요액으

로 산정할 계획이나, 지방교육청 자기부담에 의한 수요판단이 아니라서 사업

수요를 늘리려는 유인이 존재.

장기적으로는 사업재정수요라기보다는 시설비수요 또는 자본적 경비로서 별

도의 산정식을 통한 표준적인 수요산정방식을 마련.17)

16) 학교신증설경비, 교육환경개선비, 제7차교육과정대비시설비, 교육정보화경비, 지방채상환지

원경비 등.
17) 지방교육청의 부담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교육부에서 원리금을 전액 사업수요라 인정하여

보전해주는 것은 지방교육청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수밖에 없음. filling-up 방식과 같이

제한적인 범위내에서나마 모든 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수를 동일하게 하는 한계효용균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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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재정수요가 큰 학교신설 시설비의 경우, 현행 산정방식하에서 잠재적인 낭

비요소가 크므로 표준수요산정방식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

지역교육청 수준에서 자치(기초자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교육부에서 지역

교육청으로 바로 배분하는 방법과 시도교육청을 거쳐서 다시 지역교육청으

로 배분되는 이원화방식이 있을 수 있는 바 단위학교사정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근접성(accessability)의 원칙에 따라 지역교육청으로 바로 배분하는

일원화방식이 바람직함.

□ 교육관련 중앙정부 지출들간의 중복성 해소

법정교부율이 인상되거나 내국세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특별교부금(내국세의

13%의 1/ 11 = 내국세의 1.18%)의 배분총액이 자동적으로 인상되는 현실은

예측되지 못하는 특별한 재정수요에 충당한다는 특별교부금의 교부목적이나

투명성이 매우 낮은 운영과정에 비추어 볼 때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특별교부세의 규모를 교부금 재원의 1/ 11이라는 일정

한 비율로 정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일정한 금액, 예를 들어 현재의 수준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그 규모를 점차 축소하면서 국가보조금으로 통합.18)

5 . 지방교육자치 재구조화에 따른 교육재정구조 개편 방안

□ 지방교육세제도의 도입취지가 지자체와 교육자치단체의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라

고 할 때 연계강화의 첫 단계는 현행 협의기구를 실효화하는 형식(loosely

linked level)이 될 것.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제3항에 따라 현재도 시

도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

는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는 미리 당해 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을 고려.
18) 특별교부금의 집행실적을 보면 상당부분이 교육개혁사업에 대한 지원이거나 지방의 대응투

자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이야말로 국고보조금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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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자체의 전입금 규모가 미미하여,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교육지방세의 도입을 계기로 형식적 협의가 아니라 국고보조금법에 규

정되어 있는 시도지사협의회 수준의 공식적이고 실질적인 협의채널을 설치

하는 것이 필요.

지방교육예산편성의 순기에 맞추어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사전협의기구를 신

설하며 실무위원회를 설치. 부지사와 부교육감을 실무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

로 하고 주요 사업(특히 시설사업과 같이 단위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

위주의 심층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명시하든지

아니면 시행령을 마련하도록 함.19) 아울러 집행결과에 대해서도 최소한 동

위원회에 분기별로 보고하는 의무를 명시함.

□ 실질적인 협의회 구성에 이어, 학교시설투자 관련부분에 대해서는 일원화를 도

모하는 다음 수준의 연계(seriou sly linked level)로 이행.

이 때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명실상부하게 이원화되어 사업재정수요 중

시설비부분에 해당하는 몫은 지방교부세로 통합하여 행정자치부를 통해 지

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형식이 될 것임.

따라서 지방교육양여금을 현재와 같이 시도 인구수로 배분할 것이 아니라

학교시설비로 하여 지방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항목을 신설하고 다만 시도에

서는 배분된 학교시설비에 추가하여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하한규정을

신설하는 안전장치(fire w all)가 당분간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이 수준에서는 시설에 관한 의사결정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

하되 교육행정기관은 자문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 이와 같은 교육설비업무

분담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의 의결기능을 시도의회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

□ 이상의 단계를 거쳐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기반이 공고해진 단계에서는 지

방교육예산편성은 모두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고 학사관련 및 예산의 집행은

교육행정기관에서 담당하는 지방재정구조상의 완전통합형식(completely

integrated level)로 이행.

이 단계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며 다만 형평화교

19) 현재는 지방교육교부금법과 교육부령인 지방교육교부금법시행규칙만이 존재하고 대통령령

인 시행령은 없는 상태임.

- 20 -



부금 형식인 지방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에 학교시설비 및 경상사업비 모두

가 포함되는 모습이 될 것임.

이 경우 교육정책적 관점에서 국가최소한의 간여가 이루어져야 하거나 아니

면 외부효과가 상당한 사업의 경우는 교육포괄보조금 형식의 재원배분이 교

육부를 통해 이루어지는 보완방식이 활용될 수 있음.

* 재정 통합이 이루어지는 경우 지방교부금의 확대로 지방재정의 총량적 균등화는

개선될 수 있으나 지방교육 투자상태에 있어서 지역간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또한, 현재 국고보조금 중 교육부소관사업비는 매우 영세한 수준이지만 재

정통합 이후 지자체가 총괄적이고 중장기적인 자산관리계획(Asset Management

Plan)에 따라 시설투자를 하고 중앙정부는 이에 대한 재원지원을 표준적인 방식

에 따라 하게 될 경우 국고보조금사업의 필요는 상당히 증가하게 될 것이며, 따

라서 현행 지방양여금은 포괄보조금으로 흡수하여 자본재원화하는 것이 필요.

□ 이상에서 논의된 교육재정구조의 개선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추진일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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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Ⅱ-1] 교육재정구조의 개선방향과 주요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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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재구조화

1. 현황과 문제점

□ 우리의 지방교육자치는 1) 광역단위에서만 실시되며, 2) 교육자치단체와 일반자

치단체가 완전 분리 운영된다는 극히 독특한 구조를 지님.

[그림 Ⅲ-1] 현행 우리나라 지방육자치제도의 구조

□ 주요 문제점으로서 1) 현장 체감 교육자치 부재, 2) 지방정부의 교육투자 저해,

3) 지방행정운영의 비효율성 등이 지적되었으며, 최근 교육자치제도의 재구조화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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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여론조사 결과: 교육관련 전문가 다수가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 52%가 현재까지의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성과에 대해서 부정적

견해. 특히 상급학교 교사들일수록 부정적(76.2%; 초등 46.2%, 중학 63.2%)

<표 Ⅲ-1> 현행 지방교육차지제도의 문제점

문제점 내용

일반지자체의 교육투자

유인 미미

- 지자체의 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책임 부재 → 지역 교

육발전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 투자 저조.

행·재정적 비효율성

-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로 의결기능 이원화 → 행정적 낭비

- 중복투자, 중복행정적 요소 (설비투자·행정)

- 정규교육과 평생·사회교육 및 직업훈련간의 시너지 유실

학교현장 차원의

교육자치 부재

- 관할구역(광역)이 넓어 현장의 다양한 교육수요 충족 곤란

- 관료적이고 경직적인 교육행정구조하에 지역 자율권 제약

□ 기초단위로의 교육자치 확대 실시, 광역단위에서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강

화/ 통합 등 다양한 방안이 제기, 논의되었으나, 아직도 견해차가 심하며 교육계-

비교육계 전문가 공동의 종합연구가 부재.

<표 Ⅲ-2> 지방교육차치 재구조화에 관한 주요 논의 연구

주요 연구 내 용

교육부공청회

(1998. 11)

·기초단위로의 교육자치 확대, 광역단위: 교육감, 시도지사 임명 등 지자
체의 역할 강화

·(기초단위 교육자치 확대에 대한 공감대 형성. 광역 재구조화에 관한
심각한 이견 표출)

한국교육개발원

(1999. 12)

·기초단위에 교육자치 본격실시(180개 특별지방자치단체형식의 학교구
도입; 미국 School District모형)
·광역단위에는 의결기능을 지방의회로 통합,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은 합
의제 집행기구화

·(기초교육자치 실시에 초점을 맞춘 종합연구; 외국 사례분석과 여론조
사 포함; 다양한 대안에 대한 검토 부족)

조세연구원

(2000.4)

·광역단위에서의 단계적인 재정통합 (협의회 → 일부 재정 기능 지자체
이전 → 교육재정과 일반재정 통합[시범운영 후 확산])
·(기획예산처 의뢰 지방재정조정제도에 관한 연구의 한 부분. 재정제도
개편에 초점을 맞춘 제한적 성격의 연구)

20) 1998. 7. 시도지사의 치안 교육에 관한 권한 부여 및 시군구 단위로의 교육자치제 확대/강

화 방안 검토 지시(국민회의 대통령 주례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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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국제 비교분석 및 시사점

□ 지방교육자치제도와 구조와 실행 형태는 국가별로 커다란 차이가 있음. 선택 가

능한 지방교육자치 모형은 광역, 기초 모두에 있어서의 통합 모형부터 광역, 기

초 모두에 있어서의 완전분리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함.

[그림 Ⅲ-2]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선택 범주

<표 Ⅲ-3> 지방교육자치구조 및 운영형태 국제비교

별도 지방

교육행정기구의

존재

지자체와의 관계 교육기관의 구성

/위상
교육감/교육위원인선

지자체 업무

영국
기초만

존재

완전

통합
모든 업무 책임

교육국: 지자체내 집행국

교육분과위: 심의집행자문
지자체 임명

미국

(기초) 광역-기초 존재

(비대칭적 구조)

완전

분리
없음

학교구위원회 단일체제

준자치단체(독립조세권)
주민 직선

미국

(주)
연계 예산 심의의결

교육위: 합의제 집행

교육감: 집행/감독

주지사임명~주민직선

의 다양한 방식 혼재

프랑스
광역-기초 존재

(대칭적 구조)

심층

연계

투자계획 작성집

행; 설비행정업무

교육청: 집행

교육위: 자문·의견수렴

교육감: 교육성 임명,

위원:지자체 1/ 3지분

일본
광역-기초 존재

(대칭적 구조)

심층

연계

교육예산 편성·

집행

교육위 중심 단일체제

(합의제 집행기구)

교육위원: 지자체장

임명(의회 동의)

한국 광역만 존재 분리
미미

(일부 업무협의)

교육감: 독임제집행

교육위: 위임형 심의의결

교육감, 교육위원 모

두 학운위 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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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의 독립성/ 자주성, 교육의 전문성, 민주적 주민통제, 학교자치 등 교육자치

의 4대 요소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선진 4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

본)의 교육자치체제를 비교분석한 결과와 그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표 Ⅲ-4> 각국의 지방자치제도의 특성 종합 비교평가

영국 미국 프랑스 일본 한국

독립성
매우 낮음

(완전통합형)

매우 높음

(독립 조세권)

낮음

(교육투자예산)

낮음

(교육예산권)

매우 높음

주민통제

매우 높음

(학교직접통제

중심)

매우 높음

(학교구 중심)

높음

(다양한

통제기제 조합)

매우 낮음

(지자체

간접통제 중심)

낮음

(교육기관

직접통제 중심)

단위학교

자율성

(분산화)

매우 높음

(독립사업체의

성격)

높음

(학교구내

포괄적 자율권)

중간 수준

(지역단위내

자율통제)

낮음

(제한적 이양,

포괄적 규제)

낮음

(부분적 이양;

포괄적 규제)

교육의

전문성
매우 낮음 매우 낮음 높음 낮음 높음

첫째, 일반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교육행정기관의 독립성/자주성을 현재보다 강

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

별도 독립성인 교육권한 행사 면에서 우리 교육의 독립성/ 자주성은 미국과

함께 가장 높은 수준. 영국, 프랑스의 경우 지방교육행정이 지자체에 완전

통합되어 있거나 강하게 연계된 상태에서 교육의 독립성은 우리보다 크게

제약되어 있으나, 이것이 현장의 교육성과를 저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둘째, 효과적인 주민통제를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성격의 기초교육자치단체

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짐.

교육과정·성과에 대한 주민참여를 높일 필요가 있으나, 독립적인 교육자치

단체의 존재가 이를 위한 유일하거나 필수적인 수단은 아님. 지방교육에 책

임을 지는 지자체를 통한 간접적 통제, 학운위 참여나 학교선택권 행사 등이

보다 직접적이고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음

* 영국은 독립적 교육행정기관이 아예 없고, 프랑스는 교육자치가 지방자치의 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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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들 모두 이러한 대안적인 수단들을 통해 높

은 수준의 민주적 주민 참여와 통제를 구현.

셋째,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와의 연계 강화는 주민통제의 수준을 높이고 교육의 책

임성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나, 실질적인 교육분권화/분산화/ 자율화 조치

가 없이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

일본의 경우, 일반지자체가 교육예산의 편성, 교육위원의 임명 등 지방교육

행정에 대한 포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만 중앙집중적인 규제와 통제

관행이 강하여 교육성과 면에서 문제가 심각. 영국과 프랑스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간의 연계 수준은 일본과 비슷하나 단위학교의 자율성에 초점을 맞

춘 교육분권화/자율화 면에서 앞섬.

넷째, 외형적인 지배구조상의 연계없이도, 교육행정기관과 일반지차체간의 수평적

업무분장을 통해 교육자치, 일반자치간의 효과적인 연계가 가능.

외국의 경우 지방교육업무를 지자체와 교육행정기관이 분장하는 이원적 구

조가 일반적(영국, 독일과 같은 완전통합 모형 예외). 이원적 구조의 경우,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은 교육설비투자에 관한 사항에 한정될 수도 있고(프

랑스), 교육예산편성권까지로 확장될 수도 있음(일본, 미국 광역).

3 . 재구조화의 기대효과와 기타 고려 사항

□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가 교육재정 규모와 교육행정의 효율성에 어떠한 효

과를 가져올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며, 이에 대한 관련전문가들의 견해도 상이.

* 본 연구의 설문조사: 광역단위의 연계 강화시, 일반행정가는 교육재정이 증가하고

책임성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 예상하나, 교원과 교육행정가들은 이와 상반된 견해.

□ 외국의 사례를 볼 때, 행정적 효과는 보편적이나, 재정적 효과는 국가별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파악.

재정적 효과의 경우, 특히 지방정부의 행정 역량, 재정 기반 등이 특히 중요

하나, 일반적으로 지방정부가 소정의 행정·관리 능력을 지니고 지방정부의

재원확충을 위한 조세·재정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경우, 지방교육재정의 증

가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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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Ⅲ-5> 분권화 개혁의 성과 사례

성공사례 실패사례 일반적 관측

행정

효율성

멕시코: 행정체계 정비
브라질: 학교운영비 절감
칠레: 교육부 효율화

파푸아뉴기니: 행정비용증가
자마이카, 시카고: 효과없음
베네주엘라: 실패

학교현장의 인프라가

중요(교장, 학운위원의 자질,
유인체계 및 책무성 등)

재정

효율성

아르헨티나, 칠레, 콜롬비아,
헝가리: 초·중등교육 지방
이양 후 지방재정투자 증가

멕시코: 하락
폴란드: 유아교육 이양 후
투자 감소

기타 거시경제환경, 중앙의
지방재정분담 정책, 지방의
수임능력이 중요.

교육적

성과

뉴질랜드: 학력 상승
브라질: 성적 향상 (Minas
Gerais 지역)

칠레: 국가표준학력고사
성적하락

직접적 상관관계 없음

자료: corrales(2000), Fiske(1996) 등에서 재구성,

우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경험 축적, 일반 국민의 교육에 대한 높은 관

심 등 환경적 여건은 물론, 지방교육재원 확충 및 지방화를 위한 조세·재정

제도개혁조치, 그리고 교육교부금 인상과 같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별도의

재정 확충 노력 등 최근의 정책적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때 중장기적

으로 교육재정 확충 효과가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 광역단위 연계강화의 교육재정 효과는 지역별로 다를 것이 예상되나, 중앙정부

차원의 별도의 정책적 조치(지방교육특별회계 도입, 지방교육세에 대한 일방향

탄력세율 적용, 기타 본 보고서가 제안하는 방화벽[fire wall] 조치)를 병행함으로

써 지방교육재원의 감축이나 지역간 격차 심화 문제 등에 제도적으로 대처 가능.

□ 광역단위에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는 행정적 효율성 제고 면에서도 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중복행정 해소, 설비행정 분리로 인한 비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

로 상당한 수준의 효율성 제고 효과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

무엇보다 정규학교교육, 평생교육, 사회교육, 직업훈련교육 등을 지역정부가

하나의 통합적 틀안에서 기획·관리·지원함으로써, 지역 인적자원개발체제

상의 커다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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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광역단위에서 지방·교육자치의 연계 강화는 교육행정권한의 하위 이양

(devolu tion)을 통해 단위학교로까지의 교육분권화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

중앙 교육행정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 지역주민에 대한 책임성이 상대적으로

강한 지자체가 지방교육에 참여할 때, 위임이 아닌 이양 형태의 실질적인 교

육권한의 하향 분산이 가능. 교육자치의 궁극적인 목표가 보다 많은 의사결

정권과 책임을 개별학교 내지 근접기구에게 부여하는 데 있음을 고려할 때,

이를 통해 단위학교의 혁신성 및 교육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기초단위의 경우, 지방교육청은 물론 일반지자체의 행·재정자치기반이 극히 취

약하여, 이상에 논의된 재정적, 행정적 효율성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

별도교육자치기구 신설 등 기초단위 교육행정기관을 대폭 강화하고, 동시에

일반적 분권화 개혁 차원에서 기초단위 지자체의 권한을 현재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으나, 그 행정적·경제적 비용에 비해 효과는 불투명

하며, 기초지자체 제도의 향배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여서 불필요한 유실비용

(stranded costs)만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음.

당분간은 광역을 주축으로 하는 재구조화 및 관련 교육분권화 조치를 통해

기초지자체의 학습경험을 축적하는 데 주력하고, 향후 적정 시점에 기초단위

교육행정기관의 권한과 지배구조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 교육자치 재구조화의 실제 효과와 추진 가능성 여부는, 이에 관한 모든 이해당

사자들의 이해와 준비상태, 정부의 갈등관리역량에 따라 크게 달라짐.

재구조화의 필요성과 효과, 방향 등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나 문제인식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으며, 특히 중단기간의 대대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부정

적 시각이 지배적.

우선은 광역단위에서의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최소한의 연계를 위한 실효

성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제도개혁의 당위성과 방

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기반을 확충하고, 본격적인 개혁에 필요한 국가 행·

재정체제 차원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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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재구조화의 실행 모형

□ 광역단위의 연계 강화, 기초단위의 권한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적 재구

조화 모형을 제안

1) 광역단위

단계 내용

1단계

(협의체 구성)

· 협의체 구성. 설비투자행정 협의

- 교육감과 시도지사간의 협의회 구성

(시도지사협의회 수준; 실무위원회 설치 구성)

- 설비행정에 관한 협의 의무화

2단계

(지배구조 개편)

· 지배구조 재편

- 심의의결기능을 지방의회로 통합/단일화

- 별도 교육행정기관(주민 선출) 유지하되 집행기구화

- 별도 교육특별회계 존속

3단계

(재정 연계,

통합)

· 부분적 재정통합 (프랑스)

- 교육설비투자 예산 분리 ↔ 일반지자체로 통합

· 완전 재정통합 (미국 광역)

- 경상운영예산 등 기타 예산 일반지방재정에 통합

- 독립적 집행기구로서 교육행정기관 존치

□ 2, 3단계 모두에 있어서, 지방교육에 관한 심의의결기능을 지방의회로 통합/ 단일

화하되, 교육위원회와 광역교육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개편방안을

고려 (1, 2안은 선택의 우선순위를 따른 것임).

1안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의 분과위원회로 통합 . 분과위의 일정수를 교육전문가
로 충원하거나 산하 전문자문조직(전문위) 운영
·광역교육청은 현재처럼 별도기구로 존속하고 교육감은 현행처럼 주민 간선. 부
교육감은 교육감이 임명권을 가지도록 함

2안

·교육청과 교육위원회을 통합하여 합의제 집행기구화 .

(집행의 사무장격인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에서 선출)
·교육위원은 i) 현재처럼 전원 간선, 혹은 ii) 의회 선임 당연직, 지자체 인사(부
시장/부지사 등) 당연직 등의 방안과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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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교육행정기관 재편 모형은 본 보고서가 제안하고 있는 교육재정구조 개

선 방안과 하나의 통합적 틀내에서 단계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일반 학사업무에 관한 교육행정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은 보장하되, 교육재

정에 관한 권한과 책임은 단계적으로(설비투자예산 → 일반예산) 일반지자체

로 이관하는 것을 지향함.

1, 2안 모두 교육감이나 교육위원회는 교육예산의 집행기구가 되나, 이행비

용이나 현실적인 실행 가능성에 있어서는 1안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교육행정가 등 이해관계자들간의 합의 형성 가능).

1안의 경우, 2단계에서는 지자체의 장이 교육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갖지 못

하겠지만, 3단계에 있어서는 교육예산 편성권을 갖게 되어 문제가 해소.

* 3단계의 부분적 재정통합 단계는 기본적으로 현행 프랑스의 제도와 유사하며, 완

전 재정통합 단계는 현재 미국 다수의 州에서 시행되는 형태와 유사.

□ 교육재정 개편을 포괄하는 3단계까지의 개혁을 전제로 할 때, 교육감, 교육위원

회 및 보조기관(부교육감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문제는 유연하게 접근 할

수 있음.

1안의 경우, 주민간선 대신 광역지자체장이 교육감을 임명하는 방안을 고려

할 수 있으나, 교육의 독립성을 심각히 침해하는 문제가 있어 추진에 어려움

이 예상됨.21)

1안의 대안으로서, 지자체 임원(부시장/ 부지사 등) 및 지방의회 위원 일부를

자동직 교육위원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러한 방식으로는 최소한

2단계에 있어, 교육에 대한 지자체의 실질적 권한을 확충하기가 곤란함. 무

엇보다 교육예산에 관한 심의의결권이 일반의회와 교육위원회로 양분되어

현재와 같은 커다란 행정적 비효율성이 계속 발생.

21) 교육감을 시도지사의 running mate로 하는 방법도 실제 별도 행정기구로서 교육청을 두는

방식과 양립하기 어려움. 또한 1안과 관련하여 지자체장의 교육관련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

여 부교육감을 광역지자체장이 임명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하나, 결국 3단계까지의 재구조화

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 그 중요성이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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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단위 지방교육자치 모형

공통 지역교육청의 조직과 권한을 강화하고 교육장은 주민 간선

1안

(단기)
·지역내 교육정책에 대한 자문의견수렴기구로서 교육위원회 도입 (프랑스형)

2안

(중장기)
·지방의회의 분과위원회 형태로서 교육위원회 도입

□ 권한 이양 등 기초단위 및 단위학교의 자율권 확대를 위한 분권화 조치를 보장

하기 위해 교육장을 주민이 선출하게 하여, 지역교육청의 독립적 성격을 강화.

선출 방법으로서는 주민 직선 보다는 현재 교육감, 교육위원과 같은 학운위

를 통한 2중 간선 방식을 통해 시행 비용 최소화.

□ 1안과 2안의 차이는 기초교육위원회의 위상과 성격에 있음.

제1안의 경우, 교육위원의 구성은 프랑스의 경우와 같이 지자체, 지역주민,

교육계 인사가 모두 참여하는 방식을 택하되, 교육계 인사의 비중을 절반

정도로 유지하여 포괄적 주민통제의 원칙과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조화

2안의 경우,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일반의회 의원과 당연직 교육전문가를 혼

합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2안의 경우, 기초의회 숫자(232개)와 지역교육청 숫자(180개)간의 불일치 문

제를 조정해야 하는 추가적 문제가 있음. 당분간 1안대로 기초교육위원회를

자문기구 성격으로 운영하다가, 학습경험이 축적되고 기초자치단체의 자치기

반이 확충되는 단계에서 2안으로 이행

□ 1, 2안 모두 지역교육청의 권한과 위상이 이상과 같이 강화할 경우, 일부 군소

지역교육청에 대한 통폐합은 필수적. 강원도 지역 등에 밀집되어 있는 군소 지

역교육청의 통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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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 방식 및 일정

□ 광역단위

1단계는 지방교육세 개정안의 시행과 병행하여 즉각 추진하고, 2단계는 공론화,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세부안을 확정하고 관계법을 정비하여 2-3년내에 시행.

3단계는 교육재정구조 개편 일정에 맞춰 부분적 재정통합과 완전 재정통합

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되, 일부 교육세의 한시기한인 2005년까지 부분통합

을 완료하여 이후 재정통합단계로 이행.

행·재정능력과 의사가 있는 일부 지역을 선정(지원 기준)하여 시범 운영한

후,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너무 많은 시간을 요하고 개혁 추진 동력 상실의 위험

이 커서 상기 일정대로 전국적으로 추진.22)

□ 기초단위

1안의 개혁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정비가 필수적. 광역의 2단계의 시행일정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확정하고 법·제도를 정비하여 2-3년 내 실시.

1안에서 2안으로의 이행 여부는 유연하게 접근하고, 기본적으로 광역 3단계

의 시행일정에 맞춰 시행 여부와 방안을 확정.

□ 구체적인 자치 형태에 대한 지역의 선택권

지방교육자치구조에 대한 지역의 선택권을 허용할 경우라도, 위에서 제시한

광역과 기초 각각의 모형의 핵심은 국가 차원에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지역에 대한 자율선택권 부여는 교육위원의 자격 기준이나 구성, 선

거인단 구성 등 하위적 성격의 변수에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22) 교육자치의 방향에 대한 학부모와 이해당사자의 입장은 광역단위의 지역별로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전국적 단위의 실험에 따른 위험을 배제할 수 없으나, 교육재정구조

상의 개혁을 포괄하는 현재와 같은 재구조화안은 전국단위로 실시하는 것이 개혁추진의 모

멘텀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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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학교의 자율성 , 책무성 , 다양성 제고 방안

1. 학교운영에 관한 규제완화와 평준화 정책의 개선

□ 교육분권화·자율화를 위한 그간의 정책적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중앙집권

적이고 관료적인 교육체제의 문제를 해소하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학교 운영

을 촉발하는 데는 아직 이르지 못함.

1995년 교육개혁 조치로 「규제완화위원회」가 신설되고, 규제일몰제 23) 실

시 등 상당한 규제완화 성과가 있었으나, 관행적 규제가 여전하고 최근에는

각종 평가(학교평가, 기관평가 등) 기능이 강화되면서 이로 인한 새로운 규

제가 증가하고 있다는 교육현장의 지적도 있음.

<표 Ⅳ-1> 교육규제완화 추진 실적

구분
1998년 정비 1999년 정비

대상 폐지 잔존 대상 폐지 제외 개선 잔존

건수 272 142 130 151 30 94 27 121

자료: 규제개혁위원회(2000), 『1999년도 규제개혁백서』.

자율화 성과가 부진한 것은, 무엇보다 그 동안의 규제완화행정규제의 상위적

개념이라 할 수 있는 교육제도 및 교육정책 차원의 규제, 특히 획일적인 학

교운영을 초래하는 고교평준화 정책 관련 각종 규제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

완화 노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24)

23) 각종 훈령·예규·지침 등 교육관련 규제의 경우 교육규제완화위원회에서 그 필요성과 당

위성을 입증 받지 못하면 자동 폐지토록 하는 조치임.
24) 우리의 교육정책은 교육의 질/수월성 추구, 교육투자의 효율화, 학교운영의 자율화 등과 함

께 교육기회 확대 및 균등화,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특히 교육정상화 방

향은 본질적으로 교육의 비정상화, 학교 운영의 비리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규

제 요소를 많이 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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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준화정책은 우리나라 학교제도 및 학교규제제도의 근간으로서, 비단 학교선택

권의 제한 뿐 아니라, 교육재원, 교직원 등 교육의 투입요소, 교육내용, 학교운영

방식 등 교육의 과정적 요소, 그리고 학업성취나 진학 등 교육의 성과요소 모두

에 대한 중앙집중적이고 획일적인 관리와 통제를 핵심적인 내용으로 함.

[그림 Ⅳ-1] 고교 평준화 정책의 내용과 관련 규제

관련정책 규제 근거 비고

고교

평준화

정책

학생 선발 규제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학교 선택권

제한

교육과정 운영 규제 ◀〓
각급학교 교육과정 규정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획일적인

교육과정 적용

〓▶

교원 순환근무제 ◀〓 교육공무원임용령
공립학교 교원의

순환근무

등록금 규제 ◀〓
경제부처의 물가인상폭

지도

자율적 등록금

책정 곤란

□ 평준화 정책은 교육기회의 확대, 평균적인 교육환경의 개선, 초·중학교 단계에

서의 입시경쟁 완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개발년대 우리의 교육발전을 위해 크

게 기여.25)

그러나 민간 주체의 역량 성숙, 교육수요의 다양화·고급화 등 우리사회의

발전과 전반적인 여건 변화에 상관 없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됨으로써, 결국

학교 교육의 다양성, 수월성을 저해하고, 사교육 팽창 등 우리 교육의 파행

적 구조를 고착화시카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음.

또한 형평성 목적에 있어서도,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보다는 단지

학부모와 학생들의 과외 의존도만을 높임으로써, 결국 학부모의 경제 능력에

따라서 자녀의 학력성과 및 대학 진학 성과가 결정되는 파행적 결과를 초래.

25) 평준화 정책은 1969년 중학교, 1974년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무시험 추첨배정의 학생선발과

교육여건의 평준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여 실시되었음. 고등학교의 경우, 현재 12개 지역의

818개교가 평준화 대상이며, 전체 고교생의 60% 수준인 약 137만 명이 정책 대상 학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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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 현재 과외비는 GDP의 2.9%, 초중등학교 정부교육투자의 86%, 납입금 등

정상적인 민간교육비 지출의 3.6배에 이르는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여, 민간의 총

교육비 부담(납입금 + 과외비) 비중도 오히려 중가.

* 서울시 25개 지역간의 상위대학 진학률 격차(소득계층별로 나눈 25개 지역 대상)

를 볼 때, 서울 상위3개대학은 약 5배, 서울대는 약 10배까지의 격차가 있으며,

특히 상위 20%에 편차가 집중(본 연구 실증분석결과).

□ 그 동안 평준화 정책의 개선 방향에 관한 첨예한 의견대립만 있을 뿐 문제 해결

을 위한 합의가 없는 것은 논의의 초점이 지나치게 학부모·학생의 학교선택권,

학교의 학생선발권 문제에 맞추어 졌기 때문임.

평준화 정책의 문제는 비평준화 지역의 확산에 의하여 개선될 수는 없음. 교

육투입요소, 교육내용, 수업방식 등 교육과정, 그리고 교육성과 등 교육의 모

든 핵심 요소들에 대한 개별 학교의 자율성, 책무성,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

를 통하여 학부모와 학생에게는 보다 다양하고 많은 선택을 제공하는 것이

평준화 개선의 핵심 사항임.

□ 이러한 의미에서 교육내용, 수업방식 등 교육과정 전체와 통상적인 행재정업무

에 있어 학교의 자율권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 조치는 실제 평준화정책 개선 조

치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맥락에 있음.

□ 이하에서는 다음의 사안들을 중심으로, 현 교육규제 및 평준화정책의 개선 방안을 논의

정책 영역 정책과제

학교운영의 자율성,

책무성 제고

- 교과과정 자율화/선택권 확대, 교과서 자유발행제 실시

- 학교회계제도, 학무행정 자율화 등 학교책임경영제도 요소

학교제도 다양화

- 특목고·특성화학교제도 확대 정착, 협약학교제도 도입

- 자립형 사학제도 도입

- 일반 공·사립학교에 대한 선택권 단계적 확대

인프라 및 환경 정비

- 학교정보공개 의무의 단계적 도입/확산

- 입시제도 개선(대학의 자율권 확대)

- 장학금 등 학비지원체제 정비

- 규제체제 개편

이하에서는 현 교육규제 및 평준화정책의 핵심 요소들에 관한 문제점과 개

선 방향을 논의하고, 학교 정보공개, 입시제도 개선, 학교·학생에 대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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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제도 정비 등 탈평준화정책하의 다원적인 학교제도 정착을 위해 필요

한 관련 정책과제를 차례로 논의.

2 . 학교운영의 자율성·책무성 제고

1) 교과과정

□ 6년 주기로 교과과정이 동시에 전면 개정됨에 따라 급변하는 시대 상황을 반영

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과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심의로 인해 교육수요

자의 요구 반영 수준이 낮음. 또한, 교과 전문가들의 교과 이기주의에 의해 교과

목의 수가 과다해지고 교육내용도 비대해지고 있음.

□ 국가가 정하는 교육과정의 최소화

국가 교육과정상의 필수 교과목을 대폭 축소하고, 지역 수준 및 학교 수준 교

육과정의 비중을 확대. 특히 교육과정에서 단위학교의 자유재량시간을 확대하

여 자율 편성권을 확대하고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에 관한 재량권 확대

□ 교육과정 운영에서 학생의 교과 선택 폭 확대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의 종류를 다양하게 학대하여 학

생의 교과 선택 폭을 확대함. 학생이 선택하는 교과목의 경우(예: 제2외국어

등) 복수 교과를 개설하여 실질적인 교과 선택이 가능하도록 함.

□ 교육과정 심의 방법 및 절차 개선

교육과정심의위원회에 교과 전문가 외에 학생, 학부모, 산업계 인사를 위원

으로 위촉하여 심의 과정에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교육과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교육과정 확정시 광범위한 여론을 반영하도록 하며 현재

대통령령인 교육과정령은 법률로 상향 조정하도록 함.

□ 교육과정 평가체제의 구축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책무성 제고와 질 높은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교육

과정 평가체제를 구축하고 국가, 지역 및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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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과서 발행제도

□ 국정과 검인정 중심의 폐쇄적인 교과서 정책으로 인해 교과서의 내용이나 외양

의 낙후도가 심하며, 정부 주도의 교과서 발행 및 공급제도로 인한 문제도 큼.

<표 Ⅳ-2> 현행 교과서 제도

구분 해당 도서 발행 공급

1종도서

(총 719책)

초등학교 전 교과목, 중등학교 국어, 국사, 도덕

고등학교 전문교과의 교과서 및 지도서

발행사 지정

(교육부) 대행공급사

(교육부지

정)2종도서

(총 186책)

1종도서 외의 도서로서, 교육부장관 고시 교과

목의 교과서 및 지도서

개별 발행사

(실제 협회

공동 생산)

인정도서

(총 133책)

교과서·지도서가 없거나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

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에게 위임)의 인정을 받은 교재와

보완교재(지역사회 교과서, 재량시간 도서)

개별 발행사

발행

□ 교과서 자유발행제 확대 실시

국가가 저작하는 1종 교과서의 대상 도서를 대폭 축소하고, 검정 도서 및

인정 도서도 자유발행 도서로 대폭 전환하며, 학교급별로는 국정으로 되어

있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검인정제를 확대 도입하고, 검정이 주를 이루는 중

등학교 교과서에 자유발행제를 확대 도입함.

* 이를 위해 교과용 도서의 자유발행을 규제하는 관련 법령(초·중등학교법 제29조:

교과용 도서의 사용;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51조)을 개정함.

* 외국의 사례: 교육과정은 국가에서 정하지만 교과서는 자유발행제 채택.26)

이와 함께, 현재 교육행정기관이 개입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교과서 공급방법

을 학교가 교과서를 발행사에 직접 주문하여 공급받는 제도로 전환함.

26) 미국은 민간 교과서 출판사가 제작한 교과서를 학교구가 채택하고, 사립학교는 자유롭게 채

택함. 영국은 검정제도 없이 자유발행하고, 학교별로 자유롭게 채택함. 프랑스는 국가 교육

과정에 따라 교과서 내용이 정해지지만 검정제도는 없음. 독일은 검정제도가 있지만, 합격

권수에 제한 없음. 일본은 문부성 저작과 검정 교과서가 있고, 상시 검정제도를 운영하고

합격권수에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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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교책임경영제 도입

□ 학교책임경영제는 교육분권화 및 규제완화의 궁극적 지향점이라 할 수 있으며,

최근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 국가들을 중심으로 단순한 학교정책을 넘어 새로

운 교육체제 모형으로 발전·정착하는 추세임.27)

이들 선진국 같은 형태의 학교책임경영제도를 조만간 광범위하게 실시하는

것은 무리이나, 학교혁신에 필요한 개별 학교의 자율적 경영·관리능력을 점

차 배양한다는 취지에서 학교책임경영제도의 핵심 요소들을 확대 도입.

□ 학사 운영 전반에 걸친 학교장의 결정 권한 확대 부여

학생선발방법,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급편성 방식(우열반 편성 등), 보충수

업, 자율학습 등과 같은 정규교과 이외의 수업, 진급 및 졸업 자격 등 학교

의 학사 운영 전반에 관한 결정 권한을 학교장에게 확대 부여함.

□ 교원 인사에 관한 학교장의 참여 및 권한 확대

신규교원 채용 및 교원 전보 등의 교원 인사 과정에 학교장의 참여와 권한

을 확대(현재 교육청 집행)하고, 소속학교 교원 인사에 관한 학교장의 내신

제 등을 도입하여 학교장의 교원 인사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함.

□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역할 강화

학운위는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들에 대한 심의·의결기구이자 교육감

을 선출하는 기능을 담당하여, 향후 학교혁신은 물론 향후 교육관련 제도개

혁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

현재 정착단계에 있는 학운위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학부모 전

체 회의와 전 교원이 참여하는 모임을 통해 학부모 위원과 교원 위원을 선

발하도록 하여 위원 선발 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

특히, 사립학교 운영의 민주화와 투명화를 위해 현재 자문기구 성격의 사립

학교 학운위를 재단 이사회의 고유기능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의

기구로 전환하도록 함.

27) 이들 국가들의 경우, 학교책임경영제를 철저하게 시행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단위학교

간의 중간 교육행정기관인 지역교육청을 폐지하거나 그 기능이 현격히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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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학교회계제도 도입과 학교경영계획 연계 강화

단위학교 재정 운영의 자율화와 학교장의 예산편성 및 집행 재량권을 확대

하도록 2001년부터 국·공립 초·중등학교와 특수학교에 새로운 학교회계제

도 도입 예정.28)

새로운 학교회계제도가 성공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상이한 징수 및 집행

권자의 문제(학교발전기금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임), 학교에 채용한 직원

의 인건비 한계(육성회비와 학교급식비), 업무추진비의 사용한도, 학교수익사

업의 처리 문제 등이 명확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음.

또한, 운영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학교예산이 학교경영계획과의 유기적 연계아

래 편성될 필요. 학교경영계획과 연계된 학교회계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장기적으로는 학교예산제도에 목표관리예산제도(PPBS)의 도입을 추진함.

* 학교회계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특히 사립학교의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형

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 사립학교의 경우 법인회계 및 수익사업

회계 등 매우 복잡한 회계간의 거래가 많고 따라서 중복 및 생략의 오류를 범하

기 쉽게 되어 있음.

3 . 학교선택권 강화 및 학교제도의 다양화

1) 학교제도 현황과 개선 방향

□ 이상에 논의된 교육공급체제상의 개선 노력은 결국 수요측면에서 학부모와 학

생의 학교선택권을 또 다른 요소로 하는 학교제도의 개혁으로 이어짐.

그동안 다양성·수월성 제한 등 평준화정책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시도

로서 학교/ 학생선택권과 학교자율운영권 요소를 강조하는 학교제도상의

실험이 지속되어 왔으며, 그 결과 특수목적고, 특성화학교 제도 등이 점진적

으로 도입되는 성과가 있었음.

28) 학교회계의 설치 및 운영을 골자로 하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을 개정·공포 (2000.1.28)

한데 이어, 최근 「국립및공립초·중등학교회계규칙」(교육부령 제774호, 2000.11.6)을 제정

하고, 새로운 학교회계제도를 안내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 및 교원용, 행정실무용 홍보자료

로서「학교회계 길잡이」를 발간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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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직 이들 학교에 대한 필요 규제완화 조치가 취해지지 않거나, 그

규모가 제한되어 아직 국내 학교제도에 대한 영향은 미미한 실정. 또한 새로

운 학교모형으로서 자립형 사립학교제도의 도입이 검토하고 있지만 도입일

정이나 대상학교의 범위 등의 문제는 아직 매우 불투명한 상태.

<표 Ⅳ-3> 학교제도와 자율권

학생선발
교사·교장

인사

교육과정

교과서

수업료

책정
학교설립

평준화

고교

공립 × × × × ×

사립 × △ * × × ○

비평준화

고교

공립 ○ × × × ×

사립 ○ △ * × × ○

특 목 고 ,

특성화고

공립 ○ × △ ** × ×

사립 ○ △ * △ ** × ○

자율학교 △*** ○ ○ × ×

협약학교 △*** ○ ○ × ○

자립형사학 ○ ○ ○ ○ ○

주) * 사립은 자격증을 가진 자에 한하여 교장·교사의 선발을 자율적으로 하고, 보수나 해고 등의

기타 인사에 관하여도 공립학교 교원 인사에 준하여 한다는 차원에서 제한적인 자율 허용

** 교육과정 ·교과서에 대한 제한된 범위에서의 자율 허용

*** 공립학교인 점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지원한 학생은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만은 학교의 학생선택권 제한 가능

□ 학교제도의 다양화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시대적인 명제.

기존의 특수형학교(sp ecialty schools)제도를 활성화하고, 자립형 사학제도를

조기에 정착하여, 국내 공·사립 모든 학교가 다양성, 수월성을 핵심내용으

로 하는 새로운 발전적 경쟁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 특목고, 특성화교, 자립형 사학 등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제도 개혁은 교육과정·

교과서 자율화, 학교책임경영제도 등을 조기에 정착, 확산시키고 여타 국내 학교

모두에 대한 혁신모형과 경쟁압력을 제공하는 전략적 의의가 큼(외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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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의 특수학교(sp ecialty schools)제도의 활성화

□ 특수목적고교 제도29)

① 입시제도: 특수목적고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입시에서 성적에

의한 고교간 학력차이의 반영 여부도 개별 대학에 일임하여야 함.

② 교원: 특수목적을 위한 고교의 교사들에 대하여도 다른 학교와 똑같은 채용

과 인사 규정을 적용하고 다른 일반학교 교원들과 같이 순환보직을 하여야

하는 현행규제를 과감히 개선하여야 함.

③ 교육과정: 전문교과에 대한 심화 학습이 이루어져야 할 3학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능시험에 몰두하고 있는 현실이므로, 학생들이 특수목적고에서

학부교양 과정과 비슷한 수준 및 내용의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이를 대학에

서 인정하여 과목수강을 면제하여 주고 대학입시에도 반영할 수 있도

록 제도화하는 등, 특수목적 고교에서 심화된 교육이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

④ 학생선발: 비교적 다양한 학생선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아직

도 과학 영재 혹은 예술적/ 언어적 잠재력을 갖춘 인재를 발굴하기보다는 필

답고사 혹은 실기성적에 의존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들 학교의 설립취지

에 맞는 보다 다양하고 효과적인 학생 선발 방식을 개발·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특성화 학교 및 자율학교 제도30)

특성화 고교 제도와 자율학교 제도는 우리 나라 학교 제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너무나 점진적이고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

점. 특히, 특성화고교→자율학교의 단계를 거쳐 규제를 점차 완화해 주고 더

구나 자율학교의 경우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문제.

29)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등을 포함하는 특수목적고교 제도는 평준화 정책의 획일성을 완

화하고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에서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2000년

5월 현재 과학고 16개교(3,131명), 외국어고 18개교(17,403)명, 예술고 21개교(15,075명) 체육

고 13개교(4,469명)의 특수목적고가 운영되고 있음.
30) 특성화 고교제도는 1998년 고교설립준칙제도에 의하여 도입되었음. 특성화학교는 크게 특성화

(대안) 학교와 특성화(직업) 학교로 나누어지는데, 2000년 3월 현재 특성화(대안) 학교는 모두

11개교에 모집인원 465명 규모이며 특성화(직업) 학교는 22개교에 모집인원 4,049명 규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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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화 고교와 자율학교의 구분을 없애고 모든 특성화고교에게 자율학교에

부여하는 대폭적인 규제완화 혜택을 똑같이 제공하는 조치가 필요.

또한, 새교육공동체위원회의 案과같이 국·공·사립대학의 부속 초·중등학

교 67개교를 자율학교로 인정하고, 동시에 모든 특수목적고교와 특성화고교

에 대하여 자율학교에 제공하는 자율권을 똑같이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 협약학교 제도

민간 차원에서 시작된 대안교육 운동의 문제의식과 열기를 존중하며, 미국의

헌장학교(chart school)과 같이 교육 당국과 대안학교의 설립을 희망하는 교

사 혹은 설립자가 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협약학교 제도의 도입을 추진.

* 미국의 경우 협약학교제도는 초기의 실험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대안학교 모형으

로 정착되는 추세이며, 2000년 현재 대도시 저소득계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약

1200개 이상의 협약학교가 운영 중(1994년 7개 → 1997년 300개) .

정부는 협약 학교의 설립을 원하는 자와 3-5년간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립학

교에 상응하는 정부 재정지원을 제공.

정부는 최소한의 규제만을 하며, 계약을 갱신하기 전 책무성 평가

(accountability test)'를 실시하고 이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정부지원을 중단

하는 방식 등으로 이 제도를 운영.

3) 자립형 사학 제도의 도입

□ 보완안의 전면 도입

시험 실시 후 도입 방안이나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자립형 사학을 허가하겠

다는 방안은 실제 자립형 사학제도를 명목상의 제도로 전락시킬 가능성 큼.

자립형 사립학교의 선정은 준칙주의에 의거하여 행해져야 함. 학생에게 다른

자립형 사학이나 공립으로 전학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면, 자격 미달의 자

립형 사학은 지원 학생 부족으로 저절로 문을 닫게 될 것임.

자립형 사학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형

평성 저하에 대한 보완 대책을 바우처 제도, 장학금과 학자금 융자제도, 조

세 정책, 등록금 상한제 등을 중심으로 철저히 논의하고 준비하여 보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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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작성한 후, 전면적으로 제도를 도입.

□ 기타 일반학교에 대한 방안

궁극적으로 일반 중고등학교 전체에 대해 학교선택권을 통한 경쟁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나, 우리 국민들의 형평주의와 입시위주의 학교서열화 위험성을

감안하여 신중히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것이 바림직.

우리국민의 형평성에 대한 강한 선호, 학교선택권의 광범위한 도입에 따른

지나친 입시경쟁, 교육재정 혼란 등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학교 운영에 대

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등록금 상한제의 도입과 학자금 융자제도의 확

대를 통해 형평성 보완한 절충안이 필요(다음에 상술).

자립형 사학으로 전환되지 않은 사립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강화

하여야 하며 장기적으로 사립과 공립에 대해 동일한 재정지원 원칙을 적용하

는 방안을 검토. 또한 개별학교의 학교운영에 대한 정보공개를 유도해 학부

모의 학교선택에 활용되도록 해야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적극적인 운용을

통해 학부모의 높아진 관심과 참여를 학교개선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4 . 학교혁신을 위한 인프라 및 환경정비

1) 학교정보 공개

□ 정보 공개의 중요성

학교에 대한 정보공개는 학교경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합

리적 선택을 유도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이며, 교육소비자 내지 투자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실현하는 차원의 문제임.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학 제도 등 새로운 학교제도의 정칙을 위해 긴요할 뿐 아니

라,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의 평판(reputation)압력과 보다 적극적인 학교운영에의

참여를 통하여 평준화 학교들에 대해서도 학교 운영성과를 높이는 효과 기대.

* 영국과 네덜란드의 경우, 학교선택권 도입과 함께 정보공개를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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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의 단계적 추진

일단 개별 학교들이 학교정보를 학교책무성보고양식(school accountability

report card)'에 맞추어 작성하고 이를 인터넷에 공개하게 하되, 다음의 세

단계에 걸쳐 점진적으로 시행.

* 정보공개에 대한 일반 국민의 지지와 수요는 높으나(본 연구 여론조사 결과), 새

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불안과 부작용을 충분히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시행.31)

① 제1단계: 현재 학교에서 가지고 있지만 외부로 공개가 되지 않았던 다음의

정보들을 먼저 공개

* 학교지원률: 비평준화고교 및 실업계 고교의 경우는 실제지원률을, 선지원후추첨

제의 학교들의 경우 선지원학생수를 공개

* 학교 고3 학년의 수능점수: 과목 별로 학력이 전국 상위 50%에 포함되는 학생비

율을 년도별로 적시.

* 학교생활기록부 내용: 학생들의 학적상황, 출결상황, 신체발달상황, 수상경력자,

자격증취득자, 진로지도상황, 학교재량시간, 봉사활동, 특별활동, 행동발달, 교과학

습 등 학교생활기록부 주요내용들의 학년별 평균 혹은 분포를 공개.

* 교사에 관한 내용: 교사의 연령별 혹은 호봉별 구성, 교사의 자격증 및 학위별 구

성, 교사의 연수상황, 초빙교장·교사제도 도입여부 등을 공개.

*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회의록, 심의사항, 운영위원에 관한 사항

* 학교 예·결산 사항

② 제2단계: 각 학년별로 학생들의 학업성취가 비교 가능한 시험을 국가적으로

혹은 지역적으로 시행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되, 입시위주 교육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폭 넓은 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

* 또한 학교간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비교하는 경우에도 기초학력 부진 학생의 비

31) 자립형 사학 , 자율학교 등 자율운영권이 높은 학교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1, 2단계)의

정보공개를, 기타 학교에 대해서는 성적분포를 제외한 낮은 수준의 정보공개를 의무화하

는 등, 학교유형별로 정보공개 의무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그러나 이 경우

에도 최소 수준 이상의 정보공개 의무를 모든 학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제

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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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예컨대 전국적으로 기초학력 시험에서 우수와 만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의 비율)을 먼저 공개하고 학교간 학생 성적의 평균과 같이 학부모들이 민감

하게 반응할 사항들은 순차적으로 공개.

③ 제3단계: 이와 같이 공개된 학교 정보를 활용하여, 한편으로는 기초학력 부진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 대한 정부의 집중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다른 한편

으로는 학생성취도의 개선 정도를 판별하여 이를 근거로 학교간 지원을 차등

화하거나, 학교포상제도 등의 유인제도와 연계시킴.

* 이렇게 정보의 공개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에서 대상(target)학교들은 선

정하는데 있어서는 물론 이들 프로그램의 책무성을 높이는 데도 활용될 수 있음.

□ 학력부진 학생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과의 연계

정부는 학교 정보의 공개에 따라 기초학력 부진학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 학교들에 대하여 보다 내실 있는 수준별 학습을 위하여

교사-학생 비율을 우선적으로 높여주고 재정지원도 집중적으로 제공

* 미국, 영국, 호주 등의 국가들에서도 학력평가 결과를 이와같이 형평성 목적의 차

별지원을 위한 수단이자 근거로 활용하는 추세 (특히 미국).

학교정보의 공개를 통하여 기초학력 부진 학생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학교를 부각시키게 되면, 이것이 이들 학교에 대한 수준별 학습의 필요성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음.

* 특히 학교들에 따라서, 현장에서 교사 혹은 학부모들이 중심이 되어 자발적으로

교육혁신 프로그램을 제언할 경우 이에 대하여 정부가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다

양한 방안을 강구.

2) 입시 제도의 개혁

□ 입시제도는 일선학교의 교육내용과 과정 전체를 제약하는 중요한 변수임.

입시위주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사회문화적 환경요

인이나 노동시장의 왜곡 요인이 해소되어야 하나, 학교교육의 다양화를 위

한 각종 조치와 함께, 현행 입시제도상의 문제를 개선하고자 노력을 병행하

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성과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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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에 있어서 학교간 차이의 인정

대학이 개별 학교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학생의 학교 내에서의 학업성과

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야만 학교내신이 입시의 유용한 기준

으로 자리잡을 수 있음.

현재 정부는 대학들이 학생선발에 있어서 내신을 평가할 때 특수목적고 등

고교특성 및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내부 전형자료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으

나 고교간 학력 차이가 인정되어야만, 학교 내신이 주요한 입시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음.

대학입시에서 학교간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도 개별 대학의 자율에 맡겨질

때, 대학들은 학력 차이뿐만 아니라 고교특성,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복합

적으로 학교 차이를 반영하는 평가방법을 발전.

□ 학교·대학의 자율성 강화

정부는 대학입시의 다양화를 목표로 하면서도 그 추진은 매우 획일적인 방

법에 의존하고 있는 바 입시에 있어서 학교·대학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

특히 학생 평가에서 필답고사의 역할을 줄이고 이를 일률적으로 수행평가로 대

체하려는 정책 등은 오히려 학생 평가에 있어서 필답고사와 기타 방식의 조화

로운 발전을 저해하여 궁극적으로 우리 학생의 학업성과를 저하시킬 수 있음.

대학의 경우에도 학생선발의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보다 대폭 자율을 허용

하여야 함. 대학 입시와 학생 평가에 관하여는 대학과 학교의 자율에 맡기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

□ 평가 인프라의 구축

정부는 수능시험 등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필답고사가 입시위주 교육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최소화되도록 이러한 시험들을 표준화하고 2·3회 응시

가 가능하게 하는 등 필답고사의 내용과 절차를 발전시켜 나가야 함.

동시에 학교에서 학생에 대한 평가가 전국, 지역, 학교 단위로 다양한 차원

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며, 특히 학생의 학습을 담당하는 개별 교사가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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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에 따라 학생을 평가하는 학습 단위별 평가제를 활성화하는 등의 정책

을 추진하여야 함.

3) 형평성 목적을 위한 학비지원제도의 정비

□ 자립형 사학제도의 도입에 대한 형평성 보완 대책, 그리고 현행 학교재정지원

방식에 대한 중장기적 개선방안으로서, 바우처제도, 장학금제도/학자금융자제도,

등록금 상한제, 학비지출에 대한 조세감면 등의 학비지원제도를 전면적으로 정

비할 필요.

□ 바우처제도 : 학부모가 선택한 학교에 국가가 조세수입을 원천으로 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학교선택권 압력을 통해 학교간의 경쟁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32)

미국의 일부 주, 캐나다의 일부 주,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스웨덴, 영국

등 선진국은 물론, 칠레, 콜롬비아, 방글라데시, 폴란드 등 개발도상국과 체

제변환국들에서도 실시되고 있으며 대상 학생, 대상 학교에 따라 국가별로

운영 모형과 목적이 상이.

미국과 같이 사립학교 진학 저소득층 학생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 성공사례

가 아직 확실치 않으며, 공립학교에 대한 재정위협, 저소득층 보호의 목적

성취도 저조(소득·재산 파악 난이, 수혜자의 중산층 집중), 선별 보조금에

대한 불명예감(stigm a) 등의 문제점이 존재.

네덜란드와 같이, 공·사립학교 모두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바우처제

도는 학부모의 선택권 강화, 학생수에 따른 정부보조금 부분 확대·강화를

통해 큰 단절성없이 현행 제도하에서도 점진적으로 실시가 가능.

우리나라의 경우, 자립형 사학 도입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보다는, 일반적인 학

교선택권 강화에 따른 학교재정지원 방식의 대안으로서 본격적인 도입을 고려.

□ 장학금/학자금융자 : 보조금 수혜에 수반된 불명예감(stigma)이 매우 높은 국내

현실 상, 장학금 제도보다 학자금 융자제도가 보다 적합한 대책일 수 있음.

32) 바우처제도는 수위 "money follow s students 의 정신에 의해 정부의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을 공급자 중심(supply-side)에서 수요자 중심(demand-side)'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대

표적인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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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장학금 수혜의 경우 그 대상이 중등학교의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

에 불명예감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 학자금융자의 경우, 해당 학교가 아닌

은행이나 여타 기관(학술진흥재단 등)으로부터 직접 융자를 받고 또 소정의

상환 의무를 수반한다는 점으로 불명예감 효과가 낮을 것임.

민간주도 장학금이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는데, 최근 미국에서는 1억불 규

모의 자녀학자금기금(the Children' s Scholarship Fund)이 조성되어 유치원

부터 8학년까지의 자녀를 둔 저소득 가계에 대해 연간 약 $1,000의 부분 장

학금을 지급. 동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가계 역시 $1,000을 자기

자녀의 교육을 위해 사용할 것을 약속하여야 함.

□ 등록금 상한제 : 자립형사학 등에 대해 재정지원이 아닌 규제를 통해서도 형평성

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서, 균등주의적 성향이 강한 반면, 소득분배 구

조가 비교적 양호한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

우리 나라 학부모들은 평균, 사부담 학교교육비의 약 3.6배 가량을 사교육에

지출하고 있음. 공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 사교육에 사용되던 재원을 공

교육으로 흡수한다는 것을 기본 구도로 할 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등

록금 인상폭은 상당히 큰 것으로 판단.

* 윤정일 외(1999)는 전국 62개 사립고교의 교육비를 분석하여 자립형 사립고등학

교 적정 납입금이 일반 고등학교 납입금의 약 150%인 것으로 추정. 박정수(1998)

는 우수한 교사의 선발과 시설 확충 등 신규수요를 감안할 때 자립형 사학의 적

정 납입금 수준은 현재 수준의 3-4배일 것으로 추정.

□ 교육비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 조세를 납부하는 가계만을 대상으로 하고 조세

감면 혜택이 저소득층에 집중되도록 제도를 설계하기가 어렵다는 제약점 때문에

바우처 제도보다는 효과성이 떨어짐.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자녀의 등록금을 초·중등학생 1인당 150만원의 한도

내에서 조세소득으로부터 공제하는 제도를 실시.

* 미국에서는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 Arizona, Illinois, Iow a, Minnesota 등 여러

주에서 학자금 세액공제제도가 시험 실시되고 있음. 아리조나주는 1997년부터

초·중등 사학 납입금에 대해 최대 $500까지, 공립 과외활동비에 대해서는 최대

$200까지 조세공제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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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새로운 규제원칙의 정립

□ 이상의 교육제도·교육정책 중심의 규제개혁/ 완화 노력과 함께, 임의적·관행적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원칙과 규제관련 법·제도를 정비.

□ 교육규제 원칙의 재정립

정보공개 의무, 사학의 학교헌장 의무 등과 같이 교육소비자를 보호하기 위

한 규제는 오히려 강화하되, 관계법령에 구체적으로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각급 교육기관의 자율권으로 인정하는(negative approach; 설립자 및 운영자

에 관련된 규칙 등) 시스템으로 전환

□ 현존 교육규제의 대폭 완화

평준화 정책 관련 규제 외에 명시적 근거가 없거나 관행적인 규제, 준수가

불가능한 규제(교원기준, 시설기준), 과도한 사전 규제(사립학교 비리방지),

등은 폐지 내지 규제수준을 대폭 완화.

교육규제 완화 시범 교육청 운영, 규제완화에 대한 사후 평가 실시, 규제

완화 결과에 대한 관리자의 책임제 실시 등 규제 완화의 추진 체제를 강화.

□ 새로운 교육규제 생산의 최대한 억제

규제 신설시 교육규제의 합목적성, 합법성, 효과성, 수단 및 기관의 적절성

등을 기준으로 규제 내용을 종합적으로 철저히 심의. 이를 위해 교육부장관

자문기구 성격인 교육규제완화위원회를 심의기구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규제의 효과성 분석을 위한 방안으로, 규제 비용이 큰 경우, 비용-편익분석

(cost-benefit analysis)에 의한 규제사전심사제나 규제영향분석제(regulatory

impact analysis: RIA) 등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활용.

5 . 학교 제도의 발전과 정부의 역할

□ 과거 우리 학교들은 정부의 강한 통제하에 수동적으로 지시를 받는 과정에서 자

율성이 크게 약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에 대한 책무성도 크게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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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에서 제시된 학교개혁 방안을 통해 우리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이 크

게 늘어나고 정부의 역할도 통제가 아닌 지원 중심으로 전환될 것이 기대.

<표 Ⅳ-4> 학교 제도 개혁의 주요 방안과 정책 목표

주요정책
정책목표

자율성 제고 책무성 제고 지원체계 강화

학교운영의

자율성

제고

·교과과정·교과서제도 자율화 ○ — —

·학교책임경영제도 ○ ○ —

학교

정보

공개

·학교책무성보고제도 — ○ —

·저학력학생 집중 지원 — — ○

입시

제도

개혁

·학교간 차이 인정 — ○ —

·학교자율 강화 ○ — —

·평가 인프라 구축 — — ○

학교

제도

다양화

·특목고 활성화 ○ — —

·자율학교제도 확대 ○ — —

·협약학교제도 도입 — ○ ○

자립형

사학제도

도입

·전면도입 ○ — —

·학자금 융자제도 — — ○

교과과정·교과서제도 자율화, 대입전형의 자율성 제고, 자율학교제도의 확

대, 자립형 사학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학교의 자율성이 크게 신장될 것임.

이와 동시에, 책임경영제도, 학교책무성보고제도, 입시제도에 있어서 학교간

차이인정 등의 방안을 통해 학교의 학부모 및 학생에 대한 직접적인 책무성

이 높아지게 될 것임.

또한, 학교정보 공개 후 학력부진 학생을 위한 교육과 연계하는 방안, 입시

제도에 있어서 평가인프라의 구축 방안, 협약학교 제도의 도입, 학자금 융자

제도 등을 통하여 정부의 학교 지원 체제가 강화될 수 있음.

□ 이와 같이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조하고 정부의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정

책을 꾸준히 추진한다면, 우리 학교교육의 효율성이 크게 개선되고, 교육의 탈입

시화라는 효과성 목적도 점차 성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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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Ⅳ-5> 학교제도 개혁의 주요방안과 기대효과

주요정책

주요기대효과

효율성

강화

효과성 제고

(다양성,창의성)
형평성 제고

학교운영

자율화

·교과과정/교과서 자율화 ○ ○ —

·학교책임경영제도 ○ — —

학교

정보의 공개

·학교책무성보고제도 ○ — —

·부진학생 지원에의 활용 — — ○

입시

제도

개혁

·학교간 차이 인정 ○ ○ —

·학교자율 강화 ○ ○ —

·평가 인프라 구축 ○ ○ —

학교

제도의

다양화

·특목고 활성화 ○ ○ —

·자율학교제도 확대 ○ ○ ○

·협약학교제도 도입 — — ○

자립형

사학제도

도입

·전면도입 ○ ○ —

·장학금/학자금 융자 — — ○

·등록금 상한제 — — ○

학교운영 자율화, 정보공개, 입시제도 개혁, 특수학교제도의 다양화, 자립형

사학 도입 등의 방안은 학교교육의 효율성을 크게 제고할 것이며, 특히 입시

제도 자율화, 학교제도 다양화 조치는 창의성, 다양성 교육이 뿌리내릴 수

있는 새로운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

또한 과외로 인해 교육의 형평성이 심각히 손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효율성의 강화 → 과외 수요 감소 → 형평성 개선의 간접적 효과도 기대.

또한, 보다 직접적으로는 학교정보 공개 후 학력부진 학생을 위한 교육과 연

계하는 방안, 자율학교 제도(특히 특성화 고교 관련)의 확대, 협약학교 제도

의 도입, 자립형 사학제도의 도입시 학자금 융자제도 및 등록금 상한제 도입

방안 등을 통하여 정부는 학교 교육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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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교육행정권한 배분의 개선 방안

1. 현황과 문제점

□ 교육행정권한의 하부 이양(분권화)은 학교운영에 관한 각종 규제 완화/폐지(자율

화)를 수반하며, 개별학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단위학교차원의 혁신을

유도하는 것이 그 궁극적인 목표.

□ 우리의 교육행정권한 배분은 각종 권한의 배분이 여러 법령에 분산 규정되어 있

는 종합형 형태로서, 각급 교육행정기관들의 보유 권한과 근거 규정을 세부 사

항 차원에서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음.

그러나 교육부 장관, 지방의 시·도교육위원회, 시·도교육감, 지역교육청의

교육장, 단위 학교장 및 학교운영위원회 등 각급 교육행정기관의 권한을 고

유권한(이양된 권한)과 위임권한으로 나누어 파악해 볼 때, 그 기본 구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그림 Ⅴ-1] 한국의 교육행정권한 배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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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자치의 실시 등 90년대 이후의 분권화 성과에도 불구하고, 교육행정권

한이 중앙 및 광역단위에 집중되어 중앙집중 현상이 강함.

그 원인은 크게 i) 이양보다는 위임 중심의 배분, ii) 상급기관 위주의 불완전

하고 임의적인 위임, iii) 단위학교 권한에 대한 고려 미흡 등 세 가지로 파악.

□ 이양보다는 위임 중심의 구조 : 위임의 경우, 상급 기관이 계속 위임 사항에 대

한 지도 감독권을 갖고 있고 언제든지 다시 위임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

한 지방분권의 형태로 보기 어려움.

이양이 아닌 위임 위주의 권한 분산은 지방 분권을 촉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해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문제는 단체위임 보다는 기관위임이 더

심함(국내 교육행정권한의 위임은 대부분 기관위임).

□ 제한적이고 임의적인 위임 : 위임의 성과가 낮은 것은 위임 자체의 한계 못지

않게 위임의 내용과 형식이 불완전하고 임의적이라는 점에 기인.

전체적으로 위임의 대상이나 건수, 내용이 제약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권한의 위

임보다는, 책임이나 의무, 잡무의 위임 성격이 강함(행정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의 권한 위임 모두에 있어서 위임기관 입장에서 행정

집행의 효율성과 편의성 목적이 지배적이며, 행정권한과 책임의 일치, 민간

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 학교교육의 자율성 등 지방분권 본래의 목적을 충분

히 성취하지 못하고 있음.

* 교육 법령이 아닌 일반 법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

을 규정하고 있어 교육행정의 논리보다는 일반행정의 논리가 강함.

* 수임자 혹은 수탁자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상급기관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

해 위임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있음.

교육부 장관의 권한 위임시,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 대한 고려가 불충분하며,

교육감이나 교육장의 권한 위임에 있어서도 결정의 일부가 중앙정부에 의해

타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중앙 정부가 교육감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법령을 통해 강제로 권한을 위임, 재

위임, 혹은 위탁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타율적인 권한 이관 사례가 적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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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학교로의 권한 위임 미미 : 단위 학교의 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매우

미약하고 그나마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정이 미비되어 있어 학교장이 실제 어떤

권한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합의된 인식이 정착되어 있지 못함.

교장의 권한은 초중등교육법(제20조 제1항)에 유일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이나마, 교장 또는 원장은 교무 또는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

도·감독하며,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한다 라고만 명시되어, 교육부장관 이

하 상급행정기관의 권한을 제외한 나머지 권한을 행사하는 것 정도로 해석.

2 . 교육행정권한 재배분 방안

1) 목적과 원칙

□ 교육행정권한 재배분의 기본적인 목적과 원칙은 다음과 같음.

첫째, 교육자치재구조화와의 기본방향을 고려하여 이를 위한 선행적 작업으로 추진

하되, 재구조화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접근.

권한 재배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육자치 재구조화와 마찬가지로 단위학교

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수요자의 교육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있음.33) 재구

조화와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되, 재구조화의 내용과 일정에 관한 불확실

성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이행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둘째, 중앙과 지방기관간의 수평적이고 동반자(p artner)적 관계 강화.

지방교육행정기관은 중앙의 하위 집행기관으로서가 아니라 중앙의 동반자적

입장에서 지역교육의 자율과 책임행정의 실질적인 주체가 되어야 하며, 이는

본 보고서가 주장하는 지방교육자치 재구조화의 취지와도 일치.

국민에 직결되고,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일원적·종합적으로 처리될 수 있

는 교육행정은 가능한 한 지방이 관장하고 필요시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 협

력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 정신으로 함.

33) 물론 이는 수단적인 목표이며, 궁극적인 목표는 학교교육의 다양성, 책임성, 유연성을 확충

하는 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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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구체적으로 지방교육기관의 종속화를 초래하고 있는 단순한 위임을 넘어서

본격적인 권한 이양 방식을 추진.

그러나, 위임이나 이양의 여부나 내용은 수임기관의 관리능력(예산, 인력, 행

정 등)을 고려하여 결정. 수임기관의 능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할 경우는 무리

한 이양보다는 예산과 인력의 이전을 수반하는 위임 형식을 통해 수임기관

이 필요 능력을 점차 축적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

권한 위임시, 하급 수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책임과 권한 일치정

신에 최대한 부합하게 위임 여부를 결정하고, 위임의 형태는 기관위임보다는

단체위임을 선택.

또한 고유업무, 위임업무를 막론하고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자신의 권한을 지

역사정에 고려하여 이양, 위임 혹은 재위임할 수 있도록 위임 및 이양에 관

한 지방교육기관의 자율권 확대.

넷째, 교육감 혹은 교육장 권한의 위임 목적을 위임 본래 목적인 단위학교의 자율

권 중심으로 재설정.

교육행정권한의 하부 분산이 교육의 획일성을 막고 교육수요자에게 적응하

는 교육을 단위 학교가 자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된다는 점

에서 교육행정권한 분산의 최종점은 단위 학교이어야 함.

2) 재배분 모형

□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 교육장 등 교육집행기관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의 교육

행정 현실상 가능한 기능 배분의 기본 모형을 그려보면 [그림 Ⅳ-2]와 같이 나타

낼 수 있음.

이 모형은 교육부 장관이 광역교육자치장이 지니고 있는 고유권한의 일부를

광역 내지 기초의 지방기관으로 이양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 중앙은 국가

차원의 교육사무와 국립학교에 관한 사무 권한을 보유하고 나머지 사무는

모두 지방으로 이양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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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Ⅴ-2] 중앙-지방 교육행정권한 기능 배분 모형

권한 이양이 기본적으로 이양 대상기관의 법적인 독립성과 상위기관으로부터

의 행재정적인 독립성을 전제로 한다고 할 때, 이와 같이 이양을 전제로 한

배분 모형은 앞서 본 보고서가 제안한 교육자치제도 재구조화 방안에도 부합.

*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하에서도 교육부 권한을 광역단위로 이양하는 것은 가능하

겠지만, 연계강화를 통해 일반지자체가 지방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질

경우 단순한 위임이 아닌 이양 형태의 권한 분산이 더욱 촉진될 가능성이 높음.

* 교육장이 고유권한(이양권한) 를 갖기 위해서는 기초단위에 어떠한 형태든 독립

적 지위의 교육행정기관이 존재해야 함. 이러한 형태의 기초단위 교육자치가 실

시되기 이전의 단계를 상정한다면, 모형의 이양업무는 위임 업무가 될 것이며

따라서 이하의 배분 모형은 중·장기 모형으로 해석할 수도 있음.

또한 이 모형에서는 일반지자체로의 권한 배분을 명시적으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지만 모형에서의 지방교육기관의 업무, 특히 고유업무(설비투자·행정)는 재구

조화의 모형에 따라 지방의회, 또는 광역지자체가 관장하는 업무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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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중앙, 광역, 기초교육행정기관 각각의 주요 업무, 이들 기

관간의 업무 배분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표 Ⅴ-1> 행정계층별 교육행정권한 기능 배분 방향

교육행정기
관 방 향

중앙의

교육부

장관

·국가 수준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무(기획, 지원, 조정)

·국가수준에서 전국이 통일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할 교육정책 및 계획 수립

- 교육목표관리 정책, 의무교육 단계 설정 및 지원, 학제의 구조 관리, 국가수

준의 교육계획 수립, 각급 학교 국가 공통 교육과정 결정 및 공통과정의 교

과서 편찬, 교원의 자격 기준 설정, 각급 학교 설치 최소 기준의 규정 등

·지역간 형평성 유지를 위한 사무: 교육여건 격차 해소, 지방교육재정 배분

·각 시·도의 구역을 넘는 광역적 교육행정사무

·전국 규모의 대회 개최, 국립교육기관들의 설립·운영·감독 등

·지방 기관의 자원과 능력으로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 지원

- 각종 자격시험, 대학수학능력시험 실시, 국가수준의 국제교육 협력업무 등

·관리 감독 기능

- 각 시·도 교육감 및 각급 교육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사무의 감독

- 국립교육기관에 대한 장학과 감독

광역단위의

시·도

교육감

·시·도 차원의 교육 계획 및 교육정책 수립

·광역단위 자체 교육행정 조직의 결정

·지방 차원의 고유권한 집행

- 각종 세부 교육시설·설비기준 제정, 사회교육 및 직업기술교육의 지원 등

·국가 교육정책 중 시·도 차원의 구체화 수립 및 집행

·지역교육청의 능력과 관할권을 초과하는 업무의 직접 처리

·교육부와 지역 교육청 사이의 연락, 조정

·지역 교육청에 대한 지도 및 지원

·교육부장관이 위임한 사무의 집행

·지역 교육청에 위임한 사무의 감독

기초단위의

교육장

·지역 교육청의 위임권한 실행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및 장학지도, 관리·감독

-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육과정 중 선택교육과정 및 해당 선택과정의 운영

- 고등학교 이하 교원의 임용 및 승진 등 인사 관리

·시·도 교육정책의 구체화 및 해당지역 교육계획의 수립

·지역 교육청의 일반직 공무원, 교육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지역교육청 수준에서 기준의 통일 또는 조정을 요하는 업무

·단위학교 능력을 초과하는 업무

·시·도청(교육청)과 단위학교 사이의 연락 조정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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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원칙적으로 국가 교육기획과 정책개발 기능만을 관장하고 나머지 지방

의 특성에 따른 교육정책 결정 및 집행업무는 시·도 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 이

양 내지 위임.

유ㆍ초ㆍ중등학교 교육에 관한 교육내용과 방법, 학교운영사항, 일부 교직원

의 임용 및 배치 사항은 모두 지역교육청으로 위임.

고등교육기관 이하의 학교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이나 지역교육청간 교육

행정 및 시설 조정은 광역단위 기관에서 행사.34)

교육부는 다음의 권한을 계속 보유: 교육에 관한 세수 정책, 교육시장의 개

방 정책, 교육기관을 통한 국가단위의 자격증제도, 국가 교육과정 개발정책,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검사·평가 정책, 국가 차원의 통계/정보 생산과 보

급, 평생교육이나 교육정보화 업무와 관련된 권한 등.

□ 교육감은 광역단위의 지방차원에서 통일적으로 수행해야할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광역 차원에서 지역교육청 구역의 교육행정

을 조정하며, 지역간 균형잡힌 교육발전에 필요한 조정과 지원 권한을 보유35).

나머지 권한은 지역교육청의 교육장에게 위임. 나머지 학교의 실제운영과 장

학에 대한 사무는 모두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고 광역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업무 조정과 균형 유지만을 관장하도록 함.

지역교육청은 유·초·중등학교에 대한 실질적인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시·도로부터 위임 내지 이양받은 각종 교육행정사항을 집행.

□ 광역과 기초 단위 사이의 권한 배분에 있어서, 세세한 내용을 중앙 정부가 주도

하여 타율적으로 결정해 주는 것을 피하고 지방의 특성에 따라 해당 시·도와

지역 교육청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조치.

이 경우, 광역 단위의 권한과 지역교육청의 교육행정 권한 배분은 16개 시·

도 모두 해당 지방의 특성과 사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임.

34) 현재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지원과 지도 및 감독권 중, 국립을 제외한 공립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권한은 모두 광역단위의 지방으로 이양함. 사립고등교육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도 민간

기관 대학교육협의회라든지 아니면 별도의 대학조정위원회 같은 대학들의 자율적 조정기관

에 위탁하는 것이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임.
35) 공립 고등교육기관에 관한 지원과 지도 및 감독권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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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지나친 지역간 격차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광역과

지역교육청간의 배분 원칙을 고려.

* 광역은 2개 이상의 기초단위에 미치는 교육사무나 광역 단위에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성질의 교육사무,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광역단위의 통일

성 유지가 필요한 사무, 국가와 지역교육청 사이 연결/조정 사무, 지역교육청에

서 단독 처리가 부적당하거나 복수 기초단위 공동 추진이 바람직한 사무(교육시

설 설치·관리 등) 등을 집중적으로 처리.

* 지역교육청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이외의 교육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되, 이러한 사무 배분 기준으로도 광역과 지역교육청간의 권한 배분 방향이 분명

하지 않은 경우는 경합 사무로 판정하여 자치 정신에 입각하여 지역교육청에서

우선 처리할 수 있는 권한으로 부여.

3 . 주요 이슈별 교육행정권한 배분 개선안의 예

□ 교육과정, 교과서, 교원인사, 학생선발, 지방교육자치 등 본 보고서의 핵심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관련 권한의 교육부장관,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 학운위들간의

배분 현황이나, 향후 변화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1) 교육자치에 관한 권한

□ 교육부 장관이 소유하고 있는 지방교육행정기구 및 정원에 규정에 관한 권한과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기준에 대한 설정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함.

2) 학교설립 및 폐지에 대한 권한

□ 사립 유·초·중등 학교의 설립 인가권과 사립 초·중등학교 폐지 및 변경

인가권; 공·사립의 초·중등학교의 지도, 감독권; 공·사립 초·중등학교 시

설·설비 기준 설정; 사립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시설사업 계획의 승인; 공·사립

초·중등학교의 지도, 감독권; 유·초·중등 학교법인의 설립 허가, 정관 및 그 변

경 허가권; 학교법인 임원, 이사회, 임원 취임의 승인권, 해산권 등을 하부로 이양.

3) 학생 선발 및 학교평가에 대한 권한

□ 시·도별 초, 중학교 평가 방침 및 기준 설정, 고등학교의 평가 실시, 학교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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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평가 실시 등의 권한을 하부로 이양하거나 혹은 공유.

4) 초·중등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대한 권한

□ 선택교과와 교과별 시간수/ 단위수 결정, 교과용도서심의회(교육감자문기구)의 구

성과 운영, 2종 교과서의 검정, 2종 교과용 도서의 가격 산정 등을 하부로 이양.

5) 초·중등 교원 인사에 대한 권한

□ 교원 임용 기준 및 방법의 결정, 교육공무원의 승진 및 평정 기준 결정, 교원의 전

직과 그 제한 기준 결정, 교원의 전보에 대한 운영 방침 결정, 교사의 임용·신규

채용 실시, 기타 인사, 전직운영, 등에 관한 권한을 하부로 이양하거나, 공유함.

□ 주요 현안별 권한 재배분이 필요한 사항과 개선 방안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 ○ : 현재, ■ : 개선안 )

구분
교육부

장관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

학교운영

위원회

초·중등

교육과정

및 교과서

에 대한

권한

선택교과와 교과별 시간수/ 단위수

결정
○ ■

교과용도서심의회(교육감자문기구)

의 구성과 운영
○ ■

2종 교과서의 검정 ○ ■

2종 교과용 도서의 가격 산정 ○ ■

초·중등

교원 인사

에 대한

권한

교원 임용 기준 및 방법의 결정 ○ ■

교육공무원의 승진 및 평정 기준

결정
○ ■

교원의 전직과 그 제한 기준 결정 ○ ■

교원의 전보에 대한 운영 방침 결정 ○ ■

교사의 임용·신규 채용 실시, 기

타 인사, 전직 운영

○

■ ■ ■

학생선발

및 학교평

가에 대한

권한

시·도별 초, 중학교 평가 방침 및

기준 설정, 고등학교의 평가 실시

○

■ ■

학교의 자체 평가 실시
○

■ ■

교육자치

에 관한

권한

지방교육행정기구 및 정원에 대한

기준 설정권
○ ■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설정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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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교육부

장관
교육감 교육장

학교법인

이사장

학교설립

및 폐지에

대한 권한

사립 유, 초, 중등 학교의 설립·

폐지·변경 인가권
○ ■

공·사립의 초, 중등학교의 지도,

감독권
○ ■

공립 및 사립 초, 중등학교 시

설·설비 기준 설정
○ ■

사립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시설

사업 계획의 승인

○

■ ■

유, 초, 중, 고 학교법인의 감독
○

■ ■

유, 초, 중, 고 학교법인의 설립

허가권, 정관 및 그 변경 허가권,

학교법인 임원, 이사회, 임원 취임

의 승인권, 해산권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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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 추진일정과 전략

1. 주요 정책과제 및 추진일정 종합

□ 이상 논의된 주요 제도개혁 방안과 필요 정책과제들의 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종

합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그림 Ⅵ-1] 주요 정책과제 및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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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과제간의 우선순위나 추진일정은 대체로 지방교육자치구조의 재구조화와

학교제도·정책 개혁 두 영역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음.

□ 학교제도 개혁의 경우 계획 중인 학교회계제도를 차질없이 도입하고, 교과편성

및 통상적인 학사업무에 대한 학교책임경영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

일차적으로 단위학교 장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규정을 보강하고, 지역교육청

및 학교장으로의 권한 위임이나 이양을 확대.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는 동시에 학교 및 지역교육청에 대한 상급행적기관의 효과적

인 감독을 위해 평가제도를 정비. 이와 함께 개혁의 전략적 요소라 할 수 있

는 정보공개의 조기 정착을 위해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학부모의 수요가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시범 실시.

이상의 중단기 과정에 이어 2002년 시행 예정인 자립형 사학제도를 도입하

고 현행 특목고, 특성화교 제도를 정비하여 자율학교체제로 전환 (자립형 사

학제도의 도입은 장학금제도 정비 등 귀족학교 출현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적 보완책 마련과 이에 대한 다수 학부모의 이해를 전제로 함)

새로운 교육시장 환경에 학부모, 교직자 모두가 익숙해지고 단위학교의 자율책

임경영 능력이 확보되며, 학교평가제도 , 장학금제도 등 교육인프라가 정비되

고 난 이후에 여타의 공사립학교 대부분에 대해서도 점차 학교선택권을 확대,

□ 지방교육자치제도는 단기간에 시행 가능한 광역차원에서 교육협의회 구성을 시발

로 하여, 의사결정권한의 지방의회에 통합, 그리고 재정통합까지의 광역단위 재구

조화 일정을 단계적으로 추진.

재구조화에 관한 교육계 관계자 다수(교원, 교육행정가)의 불안을 불식하고

교육행정기관과 지자체와의 상호 이해·협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 차원의 안정적 지방교육재원 확충 노력이 특히 중요. 지자체의 교육전입

금 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의결기능 통합의 연계

강화 단계에 맟추어, 국세분 교육세로 조달되는 교육양여금을 교육교부금에

통합하고 이후 교육설비투자 목적의 기준재정수요로 반영하여 이를 다시 일반

지방교부금으로 통합.

현행 세목·세율에 기초한 신설지방교육세를 당분간 유지하다가, 의결기능

통합단계의 연계가 정착되고 일반지자체의 교육재원 분담 기능이 제고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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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하여 보유재산 및 소득 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과세권을 확대하여 다음

의 재정부분통합을 준비 (한시적 교육세 항목 폐지 계획과 병행).

이러한 과정에서, 교육세 개편 등에 따른 지역간 교육재정수입 격차를 보정

하면서도 지방의 자발적 교육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현행 교육재정배분제

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

□ 독립 교육행정기관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기초단위에서의 교육자치 도입은 광

역교육자치의 재구조화 및 학교제도 개혁 등을 포함한 전체적인 개혁 추진을 위

한 모멘텀 형성 차원에서 추진.

당분간은 교육행정권한의 지역교육청으로의 위임 내지 이양 확대의 차원에

서 접근하고, 광역단위에서의 의결기능 통합이 시행·정착되는 시점에서 최

소 행정비용을 수반하는 방식으로 도입 (지역교육청장의 간선 및 교육장 자

문기구 성격의 기초 교육위원회 신설). 그 수준 이상의 기초단위 지방교육자

치의 확대 여부는 학교책임경영제도의 시행 성과 등을 고려하여 판단.

2 . 추진전략

□ 이상의 중장기적 개혁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개혁추진 전략하에,

개혁의 초기 모멘텀을 형성하고, 이를 종합적인 중장기 교육개혁 계획으로 구체

화하여 지속적으로 실행, 관리(consolidate)해 나가는 것이 중요.

교육재정 증액 등 개혁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재정적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일반적인 개혁피로, 개혁방향·내용에 대한 합의형성 능력, 중립적이고 실효

성 있는 개혁추진체계(주체, 조직구조) 등 여러 면에서 장애요인이 많음.

1) 의견수렴과 합의 형성(consensu s building)

□ 현재 우리가 지향하는 시스템적 교육개혁은 대대적인 사회적 이해관계의 재편을

수반하며, 다양한 이해당사자간의 의견수렴 내지 합의형성이 없이는 불가능함.

그러나, 합의형성은 몇 차례의 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종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님. 현재 우리의 교육문제 자체가 우리 사회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해조정 능력의 부족에서 기인하였음을 인식하고, 새로운 집단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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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능력과 기제를 구축한다는 시각에서 접근.

* 의견수렴 실패로 인한 개혁실패 사례: 아르헨티나, 베네주엘라(지역정부의 이해

무시), 콜럼비아, 칠레, 멕시코(교원노조의 반대 및 의회의 지원 부족); 의견수렴의

대표적인 성공적인 사례: 뉴질랜드(1988년 Picot 위원회 주도로 4개월 동안의 의

견수렴 과정을 통해 주민 모두를 상대로 한 대대적인 합의도출에 성공).

□ 의견수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개혁의 궁극적 수혜자이자 현장 추

진주체이라고 할 학부모 및 다수 교원들에 대한 초기공론화 과정임.

본 연구의 의견조사 결과를 볼 때, 전반적인 개혁피로 현상으로서 학부모나

교원들 다수가 현 교육 상황의 향후 개선 전망에 회의적이지만, 아직도 문제

해결을 갈구하고 그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확인.

종합적인 문제해결 구도가 제시되고 그 현실성과 당위성에 대한 다수의 이

해가 있을 경우, 비록 개혁 성과가 중장기적으로 나타나고 그 과정에서 개개

인의 이해 양보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이들 모두 궁극적인 개혁의 지지

그룹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교육자치 재구조화나 학교제도 개선 등 핵심 개혁과제들에 대한 학부모, 교원들

의 인식이나 합의기반이 아직은 취약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향후 개혁수행 과정

에서 점차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성격.

□ 초기 공론화에 있어, 먼저 관계 정책당국자 및 소수 전문가들간의 사전적인 의

견조정을 통해 개혁의 기본 방향과 핵심 내용, 일정 등을 개략적으로 확정한 후

(low -profile approach), 점차 언론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론화 작업을 확대

(high-profile approach).

시스템의 주요 요소를 관장하고 향후 시스템 개편작업을 관리집행해 나갈

이들 정부기구들간의 유기적 협력 없이는 장기간의 시간을 요하는 시스템

개혁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없음.

* 이러한 과정 없이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대대적인 공론화에 들어 갈 경우, 조직

화된 이해그룹들에 의해 초기 개혁 추진 자체가 어려워 질 수 있음.36)

36) 우루과이, 엘살바도르, 니카라과와 같은 경우는 소규모 작업반에 의한 개혁의 초안이 마련

되고 개혁안(학교개혁)에 대한 실험이 완료된 이후에야 비로소 대대적인 공론화

(information-consultaion)과정이 시작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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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공론화 단계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핵심 개혁과제에 대해 전문가들의 논증을 거친 정통적 논리를 확충하는 것임.

지방교육자치 재편, 사립 중고등학교의 개혁 등에 관한 과거 문민정부의 개

혁이 실패한 것은 갈등관리 전략상의 문제 못지 않게, 세력화된 반대집단을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정통적 논리가 준비되지 않은데 기인하는 바가 큼.

* 현재도 예를 들어, 평준화 정책의 성과, 과외와 형평성간의 관계, 학교제도 개혁

에 따른 학생지원방안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간의 치밀한 논증을 거친 다수 견

해가 없거나 심도있는 연구 자체가 부족.

주요 개혁 내용에 학문적 논거와 정통성을 확충하는 것은 초기 공론화 과정

에서의 합의형성을 촉진할 뿐 아니라, 정치적 주기를 넘어서 개혁의 지속성

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결. 제도 개혁의 실행 단계 이전에 핵심 쟁점 사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축적하고 전문가들간의 합의 형성을 유도.

* 현재 미국의 교육개혁 좌표인 Goals 2000은 소위 Research-based Reform "을 지

향하여, 오랜 기간 동안 전문가들간에 논증을 거친 8개 주요 연구결과에 기초.

□ 개혁의 잠재적 불이익집단들에 대해서는 적법한 요구를 최대한 보상

(comp ensation)하고 변화에 대한 충분한 준비·이행 기간을 둠.

적법한 요구의 수용은 단순한 개혁전략의 차원을 넘어 민주적 문제해결의

원칙을 정립하는 의의를 지님. 특히 교원의 신분 변화 등에 관한 문제는 사

회적 공론을 바탕으로 한 무리한 개혁추진을 지양하고, 교원들 스스로간에

다수 입장이 형성될 수 있는 개혁 후기의 과제로서 접근.

* 다수 교원의 참여와 지지가 없는 개혁안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음. 향후 교육재

정의 증액분의 상당분을 이러한 보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

□ 개혁의 모멘텀 형성·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중단기 성과관리 프로그램

( winners/ victories program )으로서는 학교정보공개가 적합함.

과거 사교육비 대책이나 입시교육 해소 등을 성과관리 프로그램으로 지목

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이는 실현가능성, 지속가능성, 효과타당성 등 모든 면

에서 근원적인 문제를 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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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다는 정보화 시대에 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고 객관적인 성

과평가가 용이하며, 교육개혁 전 과정에 필수적인 인프라가 될 정보공개 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함으로써, 학부모와 교직자, 교육행정가 모두의 새로운

문제인식을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혁 추진의 모멘텀을 형성.

* 최근 선진국들은 교육, 산업, 지역개발 등에 관한 시장/민간주도의 발전전략을 추

진함에 있어 전략적 정보(strategic inform ation)'의 제공자로서 국가의 역할을 강

조. 학교정보 공개는 이러한 맥락에서 정보부족으로 인한 시스템 실패 방지를

위한 국가의 일차적인 책무의 하나로 볼 수 있음.

나 . 추진기구의 정비

□ 시스템적 교육개혁은 그 중장기적 및 정치적 성격상 여러 가지 불확실 요소와

갖가지 장애요인을 내포.

초기 기획, 의견수렴부터 과제의 집행, 평가, 수정에 이르는 개혁의 전 과정

에 걸쳐 외부 상황 전개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개혁의 기본 방향은

일관되게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효과적이고도 강력한 추진기구가 필수적.

□ 현재는 교육개혁에 대한 범부처적·체계적인 집행시스템이 부재하며, 교육인적

자원정책위원회와 교육부를 양 축으로 하는 추진체계로는 이같은 개혁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대통령자문기구인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는 이전의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에 비해 그 기능이 상당히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아직은 교육부와

동등한 지위에서 종합적인 개혁방안을 협의/ 수립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님.

이와는 달리 과거 5.31 교육개혁의 경우, 교육개혁위원회가 제안한 개혁 방

안을 「국가과제」로 정하고, 국정최고책임자의 명시적 위임을 받은 별도기

구의 중재, 조정하에 교육부가 이를 구체화하고 집행하는 범국가적이고 실효

성있는 추진구도를 갖춘 것으로 평가.37)

37) 대통령 사회복지수석이 교육부와 교개위간의 중재자, 조정자로서 교육개혁위의 이상론과 교

육부의 현실론 조정하고 최종 실행안을 결정하는 능동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소수 인원

(교육부 중견관료)로 구성된 별도의 추진반을 구성하여 교육부의 교육개혁 집행상황을 점

검·독려하였음 (Se-Il Park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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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민정부 교육개혁 당시의 추진기구를 기본 모형으로 하되, 이후 정부조직상의

상황변화를 충분히 감안하여 현재의 추진기구를 재정비.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의 기능을 과거 교육개혁위원회와 같은 수준으로

강화하고, 교육부 및 신설된 인적자원개발회의와의 공조하에 향후 교육개

혁 과제를 확정하고 시행해 나가도록 하되, 이러한 과정에 국정최고책임자

의 위임을 받은 기구가 적극적인 중재·조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강구.

포괄적 과제 접근, 범정부적 대표성, 필요재원의 확충 등 여러 면에서 교육

부 단독의 추진구도 보다는 인적자원개발회의를 포함하는 추진구도가 바람

직하나, 인적자원개발회의가 정착되기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인적자원개발

회의의 운영에 있어 예산부처 및 개혁의 주 집행부처인 교육부간의 유기적

이고 실효성 있는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현실적일 것.

* 콜롬비아의 경우 1992년 교육개혁 당시, 국가기획부(N ational Planning

Department), 재무부가 교육부와 협조하여 교육개혁 법령 초안을 작성하고 개

혁의 집행업무를 분담. 호주(1987년 이후)나 아르헨티나(1991년 이후)의 경우에

도 교육개혁의 책임의 일부를 경제주무부처에 부과한 사례가 있음.

□ 인적자원정책위원회나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운영에 있어, 실업계 민간인사의

참여 폭을 확대하고, 국제기구 및 기타 외국인 전문가들의 자문을 제도화.

지역·수요자 중심의 분권적 교육체제 정착이라는 개혁의 기본적인 지향점

을 감안할 때, 의사결정을 포함한 개혁의 전 과정에 있어 산업계 인사의 참

여 폭과 역할을 현재보다 대폭 확대할 필요.

아울러, 세계은행 내지 OECD와 같은 국제기구의 참여는 국내의 전문성

(expertise) 부족 문제를 보완하여, 개혁방안의 합리성과 정통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개혁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국내 주체들간의 이해교

착(dead-lock)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세계은행-OECD이 제안하고 있는 우리 교육의 개혁 방향은 우리 정부의 기본입

장이나 본 보고서의 제안과 근본적으로 동일(단위학교 지향의 자율화, 분권화, 재

정확충 등이 핵심 내용), 또한 최근 우리 정부와 세계은행간에 Knowledge

Partnership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하기로 한 성과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새로운

국제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데 따른 커다란 부작용이나 어려움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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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부록 1: 교육재정 확충 효율화에 대한 여론조사

□ 조사목적 :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의 실태에 대한 평가, 교육투자와 교육자치에 대한

견해, 학교제도 개선 등 교육개혁과 관련한 쟁점사항들에 대하여 학부모

를 비롯하여 교원, 교육위원 및 교육행정가, 일반행정가와 지방의회 의원

등 직·간접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들을 조사함으로써 관련 정책수립 및

집행 과정에서 필요할 기초적인 사항들을 파악하고자 함.

□ 조사대상 : - 전국(제주도 제외)의 초·중·고교 자녀를 둔 학부모 505명(표본허용오차

±4.47%)

- 교육관련 전문가 650명(교원 271명, 교육행정가 267명, 일반행정가 112명)

□ 조사기간 : 2000. 10. 9 ∼ 11. 24

□ 조사방법 : - 학부모: 전화조사

- 교육관련 전문가: 우편조사

□ 조사내용

- 초·중등 교육 현실과 문제점에 대한 평가

- 교육투자 확충 및 조달구조 개선방향

- 지방교육자치 재구조화

- 초·중등 교육체제의 개선

-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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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현실에 대한 위기의식 높으나 , 개선 가능성 비관치 않아

학부모, 전문가의 절대 다수가 우리의 교육 현실을 심각한 위기상황이라고

보고 있으나 (학부모 88.3%, 전문가 92.9%), 향후 개선 전망에 대해서는 비

관론과 낙관론이 혼재하여 아직은 우리 사회의 대다수가 문제해결의 가능성

을 비관하는 상황에까지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

* 그러나, 상위소득계층, 고학력계층, 젊은 계층일수록 현 상황을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젊은 교원들과 최상위 소득계층들간에 향후 전망에

대한 비관적 견해가 높아 국면 전환을 위한 새로운 노력이 시급함을 시사함.

학교교육 발전을 저해하는 일차적인 요인으로서, 학부모와 전문가들 모두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을 지적하고 있어, 교육정책의 혼선에 대한 불만과

우려가 누적되어 있음을 시사.

□ 교육투자 재원 확충은 공교육의 효율성 제고부터

다수의 학부모가(63.6%) 교육재원 확충을 위해 등록금이나 세금을 추가 부담

할 의향이 없으며, 이는 추가 재원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어 낭비될 가능성

이 높기 때문이라고 응답함으로써(65.1%), 공교육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

이 교육투자재원 확충의 선결과제임을 시사.

□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를 개선해야

교육자치제도의 시행 성과에 대한 교육관계 전문가들의 평가는 긍정과 부정

이 엇갈리며(부정적 52.2%, 긍정적 47.0%), 일반행정가나 상위학급 평교원들

간에 부정적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아, 체감 교육자치의 면에서 현행 지방교

육자치제도가 적잖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시사.

그럼에도 교육자치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

로 파악되며,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 방향으로서 단위학교에 보다 많은 자

율성·책임성을 부여하고(54.2%), 광역단위로의 교육행정 권한을 이양(51.4%)

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연계강화 여부와 방안은 입장에 따라 차이 나타나

시도 광역단위에서 양 자치의 연계강화 여부에 대해 교원 및 교육행정가들

의 약 60%가 반대 입장이나, 일반행정가들의 절대다수(78%)는 지지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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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행정가 중 일반직은 비교적 찬성이나(51.9%), 전문직은 반대입장이 강함(67.4%).

이 같은 견해차는 연계강화의 구체적 방안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발견. 예를

들어 시도지사를 별도 정원의 당연직 교육위원화 , 교육감의 시장·도지사

임명 , 시도교육 담당기관의 지자체 내에 설치 등의 방안에 대해 교원과 교

육행정가들 다수가 반대 입장인 반면, 일반행정가는 전반적인 지지의 입장.

다양한 연계방안들에 대한 응답결과를 볼 때, 교원 및 일반행정가들의 다수

가 변화에 대한 막연한 기대나 불안에 따라 각자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논

리적 근거, 부작용에 대한 보완대책 등이 확보되지 않고는 다수의 이해관계

재편을 수반하는 본격적인 재구조화 추진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

* 학부모의 경우도 50.1%는 찬성이나, 반대 또한 38.2%에 달해 일반 학부모들간에

도 상당한 견해차가 존재함을 시사.

□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편은 점진적인 방식으로 신중하게 추진

시·군·구 기초지역단위에서 교육자치제도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것을 현

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주된 문제로 보는 시각은 적었으며, 단기간 내에 교

육자치를 기초단위로까지 확대·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는 견해가 지배적(교원 53.1%, 교육행정가 59.6%, 일반행정가 47.3%)

* 시행에 따른 행정적·경제적 비용이 너무 크다는 점이 주된 우려 사항 (교원

40.3%, 교육행정가 28.9%, 일반행정가 54.7%)

그러나, 기초단위에서의 교육자치제 도입에 대한 찬반 의견을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여 물어본 결과, 장기에 대해 반대의견이 단기에 비해 10%P 내외 정

도 낮아지고 있어, 지역교육청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중장

기 과제로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지방교육자치제도를 개편할 경우, 특정 제도를 일시에 전국적으로 도입하기

보다는 시범운영 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교원 82.3%, 교육

행정가 74.9%, 일반행정가 81.3%), 교육자치의 형태도 광역 및 기초단위 모

두에 어느 정도의 자율적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80.1%)이어

서, 급진적이고 획일적인 구조개편에 대한 우려가 일반적임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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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의 내신성적에 고교간 학력차는 적절히 반영해야

대입 내신성적 평가에 있어 고교간 학력차이를 반영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

해 학부모와 전문가 모두 대학자율에 맡겨야 한다 내지 반드시 반영하여

야 한다는 응답을 하고 있어(학부모 75.2%, 전문가 86.5%), 학력차 반영을

금지하는 현행 내신제도가 어떤 식으로라도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

□ 학교제도 개선 요구는 상당하나 신중히 접근해야

고교 평준화정책과 관련하여 학부모들은 대상지역을 확대하자는 의견(48.1%)

이 축소하자는 의견(25.3%)보다 훨씬 많았으나, 전문가들은 확대(41.2%)와 축

소(34.3%)간의 상대적 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

* 학부모들도 약 절반 정도만이 확대를 지지하여 평준화 정책에 대한 학부모들의

절대 다수 견해가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자립형 사학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전문가 대다수가 정부안대로의 점진적

도입 내지 확대 도입을 지지(각 51.4%, 23.1%)하고 있으며, 학부모의 절반

이상도 이에 대한 긍정적 태도(점진 도입 22.2%, 확대 도입 28.9%). 그러나

학부모의 44.6%는 제도 도입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어, 학부모

들간에도 견해차가 큰 것으로 파악.

* 또한 교육관련 전문가 중 교원의 경우, 자립형 사학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비율

이 높고(34.3%) 찬성 중 점진 도입에 대한 찬성률이 압도적(64.3%p)이어서, 새로

운 교육제도의 도입에 대한 지지기반은 충분하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을 시사.

* 자립형 사학 도입에 대한 반대는 귀족학교의 출현, 학교 전체의 입시 서열화 등

파행적 결과에 대한 우려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러한 부작용에 대비한

효과적인 장치(장학금 등 학자금 지원, 등록금 상한제)를 마련하는 것이 자립형

사학 등 새로운 학교제도의 정착에 필수적인 과제임을 시사.

□ 학교 정보공개를 교육현장혁신의 새로운 발판으로

학교에 관한 각종 정보 공개에 학부모의 절대 다수가 지지의 입장이며, 전문

가들 역시 소속집단별 차이는 있으나 대다수가 지지 입장.

교원의 경우, 교사에 관한 교직관련 인적사항, 학생의 성적분포에 대해서는

반대의사가 상대적으로 높으나, 교육과정, 학교시설환경, 학교재정, 학교운영

위원회 등 여타 항목에 대해서는 높은 지지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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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교육현실에서 생소한 개념인 정보공개에 대한 지지가 절대적이고 공개

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란 의사가 지배적임을 볼 때, 정보공개가

우리 교육에 대한 이해 관계자 모두의 관심과 이해, 책임성을 높이고, 학

교·수요자중심의 교육발전 모형을 정착하기 위한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

□ 교육개혁에 대한 수요는 높으나 점진적인 방식으로

종합적으로, 국가의 장래를 짊어질 인재의 육성과 관련한 교육제도의 개혁에

대한 요구는 크나 급진적인 개혁방식의 도입보다는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는

점진적 도입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대다수의 이해 관계자들이 가시적인 교육 문제는 충분히 인지하고 있

으나, 교육자치구조, 교육재정, 학교제도 등 문제의 구조적·제도적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확고한 이해나 입장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서, 충

분한 공론화 및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일련의 개혁과제에 단계적으로 접근하

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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